


언론중재위원회가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사건 현황을 담은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E-Book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조정처리사건에 대한 통계와 주요 조정･중재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정･중재 통계데이터를 수록함으로써, 위원회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중재사

건의 현황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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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편집･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록에서는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처리현황과 2018년도 조정사건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현황을 

별도로 수록했습니다. 

이 사례집이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피해 예방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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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언론조정･중재 현황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18년 총 3,56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접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이 2,513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문서(전자신청시스템) 760건(21.3%), 방문 

207건(5.8%), 우편 79건(2.2%), 구술 3건(0.1%)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접수(전자우편 및 전자문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에는 지난해에 이어 전체 접수 유형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018. 1. 1. ~ 2018. 12. 31.)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합계

207

(5.8)

79

(2.2)

2,513

(70.6)

760

(21.3)

3

(0.1)

3,562

(100)

* ( ) 안의 숫자는 %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년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정정보도청구가 1,78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손해

배상청구 1,075건(30.2%), 반론보도청구 419건(11.8%), 추후보도청구 287건(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99.6%로 가장 높았고, 반론

보도청구 74.4%, 정정보도청구 69.4%, 손해배상청구 65.8% 순으로 높았다. 2018년 사건 전체 

피해구제율은 7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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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781 581 56 57 (4) 329 (4) 39 7 559 153 69.4 

반론 419 148 9 9 　 59 　 17 　 142 35 74.4 

추후 287 23 4 　 　 1 　 1 1 257 　 99.6 

손배 1,075 329 42 23 (3) 256 (4) 31 4 306 84 65.8 

계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건}

 ×100
{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청인이 개인인 사건은 2,091건이었고 피해구제율은 73.4%로 나타

났다. 단체가 신청한 사건 중 회사가 청구한 사건이 5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

단체 499건, 지자체･공공단체 240건의 순으로 청구 건수가 많았다.

단체별 피해구제율로는 국가기관 79.4%, 종교단체 72.2%, 교육기관 72.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2,091 564 46 50 (2) 350 (8) 56 9 868 148 73.4 

단체

국가기관 68 40 3 4 　 9 　 　 　 11 1 79.4 

지자체 공공단체 240 96 8 10 (4) 56 　 　 　 53 17 67.1 

일반단체 499 181 19 6 　 99 　 19 2 107 66 64.2 

종교단체 86 19 1 7 　 14 　 7 　 37 1 72.2 

회사 503 157 28 11 (1) 99 　 6 1 164 37 70.6 

교육기관 75 24 6 1 　 18 　 　 　 24 2 72.0 

계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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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신청사건을 언론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사건이 2,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매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2.4%, 2017년 57.0%에 이어 2018년 

60.1%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문 451건(12.7%), 인터넷뉴스서비스 

421건(11.8%), 방송 331건(9.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뉴스통신 77.1%, 인터넷뉴스서비스 75.4%, 인터넷신문 72.5%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가 전부 상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잡지 68.4%, 신문 65.6%, 

방송 63.4%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 2건의 IPTV 대상 사건이 모두 구제되었고,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 등 기타로 분류된 매체에 대한 5건의 사건 중 4건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451 179 20 14 (2) 114 　 9 　 89 26 65.6 

방 송 331 114 10 13 (2) 85 (2) 11 3 73 22 63.4 

잡 지 19 4 2 　 　 4 　 　 　 7 2 68.4 

뉴스통신 192 56 5 3 　 17 　 4 　 84 23 77.1 

인터넷신문 2,141 638 67 55 (3) 353 (4) 54 9 794 171 72.5 

IPTV 2 　 　 　 　 　 　 　 　 2 　 100 

인터넷뉴스

서비스
421 86 7 4 　 72 (2) 10 　 215 27 75.4 

기 타 5 4 　 　 　 　 　 　 　 　 1 80.0 

계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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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 사건이 3,451건으로 전체의 

96.9%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사건이 59건으로 1.7%에 해당했으며 성명권 

침해와 재산상 손해로 인한 사건이 각 19건(0.5%), 18건(0.5%)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1.8%로 전체 피해구제율을 약간 

상회했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사건은 67.4%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8. 1. 1. ~ 2018. 12. 31.)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451 1,063 106 89 (7) 622 (8) 69 12 1,235 255 71.8 

초상권 침해 59 11 3 　　 11 　 16 　 15 3 67.4 

음성권 침해 2 　 　 　　 　　 　 　 2 　 100 

성명권 침해 19 2 　 　　 10 　 　 　 5 2 36.8 

사생활 침해 6 1 　 　　 1 　 　 　 2 2 50.0 

재산상 손해 18 　 2 　　 1 　 3 　 2 10 26.7 

기       타 7 4 　 　　 　　 　 　 3 　 100 

계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6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2018년 접수·처리한 3,562건의 조정사건 중 서울의 8개 중재부는 2,580건을, 지역의 10개 중재부는 

98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 중 경기중재부가 가장 많은 275건을 처리했고, 이어 

대구중재부 118건, 광주중재부 113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 총 청구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332건(10.3%) 증가했다. 이를 서울과 지역으로 구분하면 

사건 증가분은 각 209건(8.8%), 123건(1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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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2018. 1. 1. ~ 2018. 12. 31.)

청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3,562 2,580 71 118 113 78 275 19 75 94 89 50

7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손해배상 조정사건수 및 비율

2018년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정사건 수는 1,075건으로 3,562건인 전체 조정 청구건수 중 

30.2%를 차지했다.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34.6%를 차지했던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손해배상 조정사건수 및 비율 (2018. 1. 1. ~ 2018. 12. 31.)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 청구건수

3,562
1,075

(30.2)

* ( ) 안의 숫자는 %

나.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8년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1천 원부터 최고 100억 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청구액의 평균은 

지난해에 비해 2천만 원 가량 감소한 9,031만 원이며, 중앙액은 지난해 보다 5백만 원 감소한 

1,500만 원이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25만 원, 최고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최저액은 증가한 

반면 최고액은 감소했다. 조정액 평균은 1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만 원 가량 증가했으며, 중앙

액은 1백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표 8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18. 1. 1. ~ 2018. 12. 31. 단위 : 원)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1,000 10,000,000,000 90,317,695 15,000,000



제1부 언론조정･중재 현황

19

표 9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8. 1. 1. ~ 2018. 12. 31. 단위 : 원)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50,000 9,000,000 1,960,417 1,000,000 

표 10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8. 1. 1. ~ 2018. 12. 31.)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합계

19

(32.2)

19

(32.2)

13

(22.0)

8

(13.6)

59

(100)

* ( )안의 숫자는 %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조정액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에서 가장 큰 조정액인 

900만 원을 기록했고 초상권 침해와 성명권 침해로 인한 사건에서 25만 원의 조정 최저액이 

나타났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사건의 조정 평균액은 약 224만 원이었으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청구사건의 평균액은 약 86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11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8. 1. 1. ~ 2018. 12. 31. 단위 : 원)

조정액 

침해유형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45 400,000 9,000,000 2,245,946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11 250,000 3,000,000 861,111 5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1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2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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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재사건 처리현황

최근 3년간 중재사건은 2016년 13건, 2017년 1건에 이어 2018년 2건을 처리했다. 이 중 2016년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한 4건의 신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신청이었다.

표 12  침해 유형별 중재사건 현황 (2018. 1. 1. ~ 2018. 12. 31.)

청구

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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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18대구조정3･4･5 정정･반론･손배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조치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반

론보도하면서 유감표명을 포함하여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방선거를 수 개월 앞두고 해당 지역 시장에 대한 ‘출마 예상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상세히 발표하고, 동일면에 별도 칼럼을 통해 후보

자이자 전 시장인 신청인이 ‘지역시민들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 ‘구태와 구습에 빠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여론조사는 보도 이전 이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 

및 인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면에 인용보도하였고,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실확인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년 ○월 ○일에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선택 및 연령선택문항을 제외하고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함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재임시절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으며,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시정을 폈다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 이유와 내용을 담아 정정 및 

유감을 표명하고, 칼럼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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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시장 선거는 현 시장과 전 시장의 맞대결, 그것도 리턴매치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A시

장과 B 전 시장은 두 번에 걸쳐 시장을 역임했고, 3선 도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중략]

▪현직시장 VS 전직시장

차기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A시장이 한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C신문과 D방송사가 여론

조사회사인 E사에 의뢰, 지난달 22, 23일 ○시에 사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누가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A시장이 ○%의 지지율로 ○%에 머문 B전 시장을 제쳤다. 

A 시장은 도의원 1,2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했다. 1선거구에서 46.8%, 2선거구에서 52.3%를 A

시장은 도의원 1,2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했다. 1선거구에서 ○%, 2선거구에서 ○%를 기록했다. 

반면 B 전 시장은 1,2선거구에서 각각 ○%, ○% 지지율을 거뒀다. [중략]

▪용호상박 선거전

A시장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전문가

답게 반칙 없고 기본에 충실한 리더십이 트레이드 마크다. 검증된 청렴성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후략]

조정대상보도2

[전략] 한마디로 B 전 시장은 다시는 시장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다. 

6년 했으면 됐지, 또 그 자리를 넘보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략]

그런데도 B 전 시장 측은 뻐꾸기마냥 C당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직에 자기들 사람으로 채워놓고, 

남의 집에 살림을 차리고 있다. 전에도 이런 일을 하더니, 꼭 그때와 닮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 당의 힘을 빌려 시장에 출마하겠다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B 전 시장은 재임시절 정말, 어느 시장 때보다 시민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 같은 당이면서도 

국회의원과 갈등했고, 급기야는 국회의원에 출마해, ‘아~ 저 사람,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에게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권력욕만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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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구태와 구습에 빠져 일부 B 전 시장으로부터 물심으로 득을 보았던 사람들이 설치고 득실대는 

세상을 씻어 내야 한다. 그들이 이번에 발호하면 차차기 ○시는 또 다시 그들의 리그로 떨어진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 [     ] 제하의 기사에서 “C신문과 D방송사가 여론조사회사인 

E사에 의뢰, ○시장 적합도에 대한 조사결과, A 시장이 ○%의 지지율로 ○%에 머문 B 전 시장을 

제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는 이 여론조사결

과에 대해 “지역선택 문항(‘○○지역 외’)과 연령선택문항(‘만19세 미만’)을 제외하고 선거여론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시지역 외의 거주자와 19세 미만의 자가 응답하여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B 전 시장 측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본 신문은 동일자 ○면에 [     ]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B 전 시장이 재임시절 어느 시장 

때보다 시민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전 시장은 

“재임시절 농민, 기업인, 근로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고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폈으며, 그 결과 어느 시장 때보다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3년 연속 인구 증가),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등 살기 좋은 ○을 만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O면 우측상단에 O년 O월 O일까지 게재하여 발행한다. 단, 위 보도문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

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발행해온 통상적인 발간부수인 

○만부를 발행하고 피신청인이 배포해온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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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2018대구조정10･11, 12･13(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경찰서가 한 식당의 사업주에 대해 표적수사하면서 해당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장애인 등록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준다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신청인이 관할 면사무소에 A씨의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으며, A씨가 독방에 감금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A씨의 장애가 의심되어 친형을 찾아주었고, 친형의 동의 및 입회 하에 

병원에 치료 및 입원 의뢰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니며, 면사무소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A씨의 퇴원 후 생활지원에 대한 상담이었다는 취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씨의 장애가 의심되어 친형을 찾아주었고, 친형의 동의 하에 병원에 치료 및 입원 의뢰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나 A씨는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면사무소에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퇴원 후 사후조치에 대한 상담을 한 것

이었다

- 이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더라도 A씨가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하고, A씨를 입원시키는 데 전문의의 진단과 가족의 동의가 있었

으므로 ‘강제입원’시켰다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나머지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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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보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 B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파출소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사와 표적수사를 했다는 경찰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일하는 사업주가 노동력과 장애인의 정부보조금을 착취한 것으로 의심해 내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자, A씨를 장애인등록과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달 

24일 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병원 측과 한통속이 돼 A씨를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가족의 폭로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경찰이 “좋은 혜택 받게 해준다는 말만 믿었지 정신병원인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입원한 C씨는 의사소통이나 일반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때문에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정신병자로 취급,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C씨는 독방에 감금, 수면주사를 맞았는지 7일간 잠만 잔 것으로 확인

됐다. [중략]

한편, 관할 면사무소는 경찰이 L씨를 입원시킨 후 면사무소를 방문,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

라고 말한 사실을 털어놔 정신병원 강제입원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문

본보는 지난 ○월 ○일자 사회면 [     ] 제하의 기사에서 B경찰이 한 식당사업주의 종업원 C모씨에 

대한 노동력 및 정부보조금 착취의혹에 대하여 내사하다 혐의가 없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C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표적수사 및 ‘갑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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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 ○면 소재 한 식당에서 장애인을 고용,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던 C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장애가 의심되어 ○시에 거주하는 친형을 찾아주었고, 해당 정신

병원 전문의의 진료 후 C씨 친형의 동의 아래 입원결정된 것이므로, 경찰이 일반인을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경찰이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 C씨의 병원비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씨의 퇴원 

후 기초생활 및 장애인지원비 등 사후조치에 대해 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을 한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또한, 본지는 C씨가 이 병원에 입원한 후 독방에 감금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B경찰서는 본보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장애인 임금착취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면에 ○년 ○월 ○일까지 게재한다. 단, 위 보도문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3번째 이내)에 ○년 

○월 ○일 ○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한다. 

24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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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2018서울조정623 정정청구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의 대처를 비판한 방송보도에 대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모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당직 의사인 신청인이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에서야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일 내내 병원 내에 머무르면서 응급실과 당직대기실을 오갔고, 병원 

시스템상 신청인은 신생아응급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구역 내에 상주하며 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면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건 당일 오전 출근하여 회진하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였으며,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면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중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다’는 표현을 ‘두 차례 회진했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지난달 A병원 신생아 ○명이 숨진 당일 중환자실을 책임진 당직 의사는 낮시간 내내 자리를 

비웠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종일 나타나지 않았다가 아이들이 숨지기 4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망 당일 한 신생아의 간호 기록입니다. 새벽부터 이상 현상이 시작됩니다. [중략]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당직 의사는 중환자실에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 B씨는 오후 5시에 처음 



제2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31

나타납니다. 저녁 6시에 처음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합니다. 이상이 발생한 지 13

시간 만에 처음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7시 23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9시 32분 

끝내 아이는 숨집니다.

경찰은 내일 당직 의사 B씨를 현장 의료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러들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이들 상황에 대해 연락을 받았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프로그램 [  ] 제하의 보도에서 “A병원 NICU 담당 의사인 B씨가 

사건 당일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자리를 비우고 ‘전화 처방’만 했다”고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직 의사 B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여 오전과 오후 사망한 환자들을 회진

하고 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하루종일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각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32

사례 4

2018제주중재1･2 정정･손배청구

추측성 보도에 대해 당사자간 화해를 바탕으로 정정 및 유감표명보도를 게재

하도록 중재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성애자임이 ‘강제 아우팅’되었다는 취지로 온라인 

연예면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강제 아우팅이 억울하다”는 등 마치 직접 동성애 취향을 고백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 

보도하여 성적 취향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동성연애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법정에서도 동성연애자

라고 표기한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는다 

중재결과

∙ 피신청인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조정대상

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한 후 정정 및 유감보도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 또한 정정 및 유감

보도가 게재되면 금액배상은 양보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중재 전환을 권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중재절차로 전환되었다.

∙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화해서를 토대로, 정정 및 유감보도를 명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 중재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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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서 A씨가 강제 아웃팅당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한번도 본인을 동성연애자로 밝힌 적이 없고, 관련 인터뷰를 한 

바도 없으며, 해당 사건 관련 소송절차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한 언급이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A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년 ○월 ○일까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각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게재 완료 이후에는 홈페이지

에서 검색 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네이버)에게 

전송하여 검색 시 노출, 검색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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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2018제주조정15･16, 17･18(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내 공기업이 경영실적을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해 일간신문의 1면과 2면에 

정정보도를 이어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제주관광공사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줄이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관련법 및 관계부처 각종 기준,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당

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도되어 공기업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방공기업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변동(회계거래)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게재지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부는 1면에 제목과 내용의 일부만 

게재하고 ‘2면 계속’이라고 표기한 후 2면에 나머지 내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

하였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판매･관리비용 일부를 누락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전년보다 20여억원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 방식으로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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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보조금 인건비 20억원이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도보조금 인건비를 영업외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중략]

제주관광공사가 이처럼 장부상으로 실제 경영실적보다 이익을 부풀려 계산한 것은 지난해 한반도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받은 인건비 20억원을 판매와 관리비용에 포함시

키지 않은 것은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 기업하고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처분 이익금 7억3900만

원도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에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기업들이 자산

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흔적이 곳

곳에 있다”며 “감사를 통해 이같은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2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다르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인만큼 이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뻥튀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제주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경영실

적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와는 전혀 달랐다. 특히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보조금 가운데 직원 인건비로 20억원을 집행한 후 경상전출금

수익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중략]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라 

경상전출금수익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필수경비인 

직원 인건비를 보조금인 경상전출금으로 끌어다 충당한다는게 말이 되나. [중략]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일반기업처럼 

경영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는 법으로도 금지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관광이 

어려웠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건 아니다. 이래서야 도민들이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어떻게 믿겠는가. 감사기관을 통해 의혹들이 속시원히 풀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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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  ]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 방식으로 적자규모를 

줄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면 계속)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판매･관리비용 일부 누락으로 순이익을 20억 원 늘렸다는 내용은 제주도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처분 이익금 7억 29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회계상 발생주의 관점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로부터 2017년 급여 20억 원을 지원받아 영업손실이 감소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경상전출금 수익(영업외수익)/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내에(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음 항목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1면 우측 하단에 제목과 내용 일부(“OO일보는...<중략>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면 계속)”를, 

2면 좌측 하단에 나머지 내용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략>...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서브탑 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의 고딕체로 

위 보도문 제목을 컬러처리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

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시 계속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가 검색되는 한, 원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보도문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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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2018경기조정71 손배청구

제보에 근거해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따라 정정･반론･사과보도 및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가정형Wee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신청인 청소년재단이 직원과 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지원자들의 평가 순위를 

변경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기사를 게재

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기사로서 종교행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단순히 종교 서적 비치로 인한 경고 처분이 있었을 뿐이며, 채용비리 또한 평가 순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면접 이후 서면평가 점수를 반영한 것 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청의 무혐의통지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종교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론을, 동시에 신청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본보는 ○년 ○월 ○일자 [  ] 제목의 각 기사에서 교육청 위탁 시설인 A(Wee)센터를 운영하는 

B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센터에 머물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위해 

재단 이사장이 면접 순위 ○위와 ○위의 순위를 바꿔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재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청이 ○년 ○월 ○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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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센터에 보호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는 위 보도로 인해 해당 재단과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년 ○월 ○일자 ○면에 보도문을 2단에 걸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2단 크기로, 본문활자는 

통상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사회면에 ○년 ○월 ○일 ○시까지(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면 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도록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

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

후에도 위 보도문을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영구히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도 이 사건 기사가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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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2018대전조정56 정정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결과에 관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이전에 A지역합창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사건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반론보도 요청 불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A지역합창단 노동

조합 노조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하를 권유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전의 조정사건은 조정을 취하하는 대신 향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에 의견, 주장 등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기사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마치 

조정신청이 기각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확인결과 조정을 취하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지 

‘요청 불성립’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반론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론

보도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항의 이후 인터넷 

기사를 즉시 내리고 제목을 정정하는 ‘바로잡습니다’ 기사도 게재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

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합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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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면 [ ] 제하의 기사에서 A시립합창단이 본 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이 조정불성립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정사건에서 A시립합창단이 조정을 취하하는 대신 본 신문은 A시립합창단의 활동이나 

의견, 주장 등의 기사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체의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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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2018전북조정71･72 정정･손배청구

보조금 횡령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도에 대해 무혐의처분 사실을 근거로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역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환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해당 횡령 고발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되고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사건 관련, 경찰 및 검찰에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최초 보도 이후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을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이라고 수정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의혹’이라고 수정했다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신빙성이 

있지 않는 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재부는 신청인의 정규직 전환 탈락이 

피신청인의 보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양 측에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를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군이 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논란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한데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부적격자를 감싸고 도는 공직자들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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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B씨는 지난 27일 오전 A군청을 방문해 부서 과장과 부군수, 

군수실을 기습 방문해 “부적격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 항의했다. [중략]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우선하라는 내용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 방식(서류와 면접)인 아닌 비공개 채용방식으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A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월 ○일자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A군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

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조금 유용과 횡령 혐의를 받은 해당 직원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면에 정정보도문을 5개월 이상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의 

첫 페이지 상단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가 계속 검색 또는 노출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본문활자보다 3배 

이상의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를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재하여 조정대상

보도가 계속 검색 또는 노출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조치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본문활자보다 3배 이상의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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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

2018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부실 공사 의혹 보도에 대해 법원의 재판 내용을 근거로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화력발전소 배관건설 공사와 관련, 공사 당시 용접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LNG 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등 부실 의혹을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배관건설공사 시공사인 신청인 업체는 가스공사의 표준 시방을 준수하였고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마치 신청인 업체가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기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가스공사의 공사표준시방을 준수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확인의뢰한 결과 설령 표준시방에 위반되게 

작업하였더라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관련 재판 내용에서 언급된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A화력발전소 공급배관 건설공사’ LNG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화력발전소 공급배관 건설공사’의 안전성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사이며 

시공사는 B건설이 주계약자이며 부계약자는 C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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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가스배관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D씨는 공사당시 부계약자 C업체의 직원

으로 안전 문제성을 제기한 구간에 용접사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민원인 D씨에 따르면 “LNG 배관 파이프 용접의 베벨각도가 시방서에는 30도~35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20도로 용접을 했다”며 “이는 용접 부위가 줄어들어 안전에 문제성이 있지만 

30도로 용접을 하면 작업시간이 2시간이 소요 되는 반면 20도로 작업을 하면 40분이 소요 된다”고 

전했다. [중략]

이에 C업체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경찰, 시의원, 포천시청과 함께 

확인굴착을 해서 전문가들이 문제성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것은 C업체에서는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문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 D씨는 “본인이 확인 굴착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확인 굴착에 참여한 적도 

없고 확인 굴착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략]

시청 조사팀 관계자는 “시청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여건상 어려워 한국가스공사에 의뢰한바 

안전검사에 대한 기록이나 검사서 없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 확인굴착에 참여 한 

적도 없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보내준 회신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다”고 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월 ○일자 ○면 [  ] 제하의 기사에서 시공업체가 LNG 배관공사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부실 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D씨의 민원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한국가스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했다고 알려왔

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에서 용접절차서 부적합 시공 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설령 시공업체에서 표준시방에 위반되게 작업하였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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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

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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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2018광주조정87,90(병합) 각 정정청구

폐간된 지역 신문의 정통성 계승에 대한 언론사 간 조정사건에서 정정 및 유감

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창간기념 특집면에서 회장의 기념사 및 사진 등을 통해 ‘A신

문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였으며, 강제 폐간 등 역경을 뚫고 재창간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타 언론사인 B신문사의 소속기자로서, A신문이 지방신문 통폐합 조치에 따라 B신

문사로 통합되었으므로 A신문을 계승한 것은 신청인이 소속된 A신문사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A신문의 시대정신 계승, 강제 언론 통폐합 등 역경, 재창간 사실 등은 피신청

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A신문을 계승한 것은 B신문사이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A신문을 계승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본연의 언론 시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B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 

및 유감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창간 29주년 기념사 “진실의 편에 서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와 한가족이 되면서 새출발을 선언한 A신문이 스물 아홉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A신문은 [중략] ○년 창간된 옛 ‘B신문’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였기에, 군사정권의 

강제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부침도 있었으나, 무려 60년 가까이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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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989년 지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부응하여 ‘진실의 편에 서고, 향토를 사랑하며, 문화를 

꽃피운다’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세월이 스물 아홉 개의 성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삼권분립과 비교되어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저희 A신문이 걸어온 29년은 언론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이틀 뒤 임기가 시작되는 제7기 지방정부의 출범 등을 감안하면 

지금 이순간도 쉼없이 뛰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희 A신문 임직원 모두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지난 ○월 ○일자 ‘창간 29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B신문이 ‘구 A신문을 계승’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 A신문의 불굴의, 본연의 언론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덧붙여 ‘계엄군 검열 사진’은 구 A신문 출신이자 과거 사장으로 재임하셨던 고 ○○○ 사장께서 

생전 사장 재임시 ‘언론탄압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라며 직원들에게 ‘이런 기자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공개한 후 5･18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구 A신문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A신문은 B신문 측이 구 A신문과 C신문의 통합에 따른 정통성 주장을 이해하며, B신문의 

역사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지면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지면 판 조정대상

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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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번째 기사로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인터넷 판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인터넷 판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홈페이지 ○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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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2018서울조정1882･1883, 1884･1885(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을 비판한 사설보도에 대해 정정 및 유감보도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중앙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대법관 출신인 시법원의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소속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는 등 봉변을 당했다며, 이를 ‘反법치 행패’ ‘그런 행패를 방관해선 

안된다’는 등의 취지로 비판한 사설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시 해당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원들이 판사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판사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취지대로 정정 및 유감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국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 법원의 ‘시골판사’를 자임한 A

지방법원 B지원 C시법원 소액사건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어이없게도 봉변했다. D노조, E노조 

호남지방본부, F당 ○도당 등에 소속된 30여 명이 법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여 그의 출근을 훼방 

놓았다. 대형 로펌 취업이나 개업을 마다하고 “대법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G판사의 선의(善意)마저 무참하게 짓밟은 반(反)법치 행패다.

시위대를 뚫고 G판사가 간신히 출근하는 과정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G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G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G판사가 신변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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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해 오후 일정은 취소하고 조기 귀가했겠는가. 

이들의 주장 또한 가당찮다. [중략] 경찰･검찰은 그런 행패를 방관해선 안 된다. 불법 행위 엄단

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공권력의 책무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자 ○면 [  ] 제하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G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G판사와 H 해고노동자들이 아예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논평한 것에 대해 해고

노동자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면 우측 하단에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년 ○월 

○일자 ○면 [   ] 제하의 기사의 부제목의 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보도의 본문 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에 통상의 방식으로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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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2018경기조정184, 185(병합) 각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제처의 지원금신청을 보조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받급 받아 소유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 지원금을 지원받아 공사금액을 충당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공사 중 일부 사항이 위배되었다고 해서 ‘조작해서 꿀꺽’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나치고, 신청인이 제출한 지자체의 관련 공문을 확인해본 결과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월 B구 소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회) 측에 ‘공용배관 개량 사업 

지원금’ 승인 대상이 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C 아파트 입주자회는 아파트 내 노후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며 A시에 공용배관 공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시가 이에 대한 ‘승낙’ 표시를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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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시 승인을 받은 C 아파트 입주자회는 1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를 얻기 시작했

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배수･관 공사를 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

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C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동의서에 찬성해 시 지원금의 기준이던 ‘80%’를 채웠다. 

이어 같은 달 21일 C 아파트 입주자회는 해당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노후 배수･관 공사인 

‘급수･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 공사가 끝난 지난 7월께 A시로부터 7억 9천만여 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C 아파트 입주자회가 동의서를 받은 대상이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

들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등 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함께 첨부돼야 하지만 C 아파트 입주자회는 당초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위법을 저질렀다. 이때 수원시 역시 정확한 확인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C 아파트 입주자회에 지원했다. 

A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즉시 C 아파트 입주자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번 공용배관 개량 공사는 입주자회 대표가 총괄 관리감독해 온 만큼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아파트 입주자회 관계자는 “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자 [  ] 제목의 기사에서 A시 B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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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

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면에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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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2018경기조정221･222･223, 224･225･226(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업 설명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비판적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외에 기사수정이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시의원이 현실성이 낮은 황당한 사업이라는 등 비판

적인 발언을 했다고 인용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해당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시 사업설명회

에서 시민들과 시의원이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발언했다고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도 왜곡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인 

것처럼 표기하였고, 사업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사전 설계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없고, 시민과 시의

원의 발언을 직접인용하였으나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당시 설명회가 종료한 이후에 시민들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사업주체 및 인원, 관련 펀드의 판매대상 등에 대해서는 정정, 수익

률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서울시가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과천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추진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만여㎡ 규모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과천시민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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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은 태양광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사업개요와 피해대책 등 관련자료 

한 장도 배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그맨을 사회자로 내세우는 등 과천시민을 우롱했다며 반발

하기도 했다. 

시민 K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과천시민에 펀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팔겠다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태양광 수익률은 5.6%로 시민펀드 

수익구조와 수익률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태양광 사업을 반대했다. 

L씨는 “과천시 중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에서 빼앗아 제멋대로 개발하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서울시가 탈 원전 정책 일환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해 과천시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다”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금란 시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설명회에서 태양광 패널에 납성분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빛 반사 피해도 크지 않다는 등 황당한 설명으로 일관했다”며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과천시가 아닌 서울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라”고 

서울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는 폐 패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 중이라는 답변을 

했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이익에 대해서는 펀드로 나누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은 과천시 땅이며, 언젠가는 과천시로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20년 기간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자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설명회에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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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한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과천시민에 펀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파는 사업’이고 ‘태양광 

수익율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서 사업설명회도 

서울에너지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설명회 참석인원은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 공모펀드’는 관련법상 과천시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생산된 전기는 규정된 

공급의무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태양광 펀드의 전체수익률은 12.4%로 산출됐고, 시민 수익

률은 연 4.1%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면에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년 ○월 ○자 ○면 [  ] 제목의 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서체로, 본문활자는 조정

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보도문을 인터넷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시민 K씨의 발언 단락(“시민 K씨는~반대했다”)을 

전체 삭제하고, 시의원의 발언 중 “황당한”, “비현실적” 단어를 삭제하며, 수정된 조정대상

보도의 본문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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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4

2018서울조정2361･2362 정정･반론청구

저작권 관련 분쟁을 다룬 보도에 대해 법원의 관련 판결 요지를 담은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타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국가

기록원을 통해 넘겨받아 복제했다고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업체는 관련 소스코드는 국가기록원이 건네준 것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타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없으며, 타사와 신청인 업체의 

소프트웨어 유사도는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국가기록원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것은 A사가 ‘B사가 승소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그같은 언질을 받은 적이 없고 절차상 보조참가한 것임

- 해당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

- 반론 : B사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없고, 국가기록원이 특정 업체를 도운 적이 없으며, 이미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인증을 마친 상태였고,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 유사성이 미미함

조정결과

∙ 신청인 업체는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문을 제출했고,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해당 판결문의 요지를 보도하도록 양 측에 권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국가기록원이 민간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설계도)를 경쟁업체에 통째로 넘긴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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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보안전문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저작권위반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던 B사

와의 재판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듣게 됐다.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납품한 대용량 기록물전송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B사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중략]

A사는 이 제품을 2011년 공급하고 난 뒤 3년이 지나서야 B사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

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D사가 국가기록원에 공급한 제품과 A사의 제품은 90%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제품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D사가 아닌 국가기록원이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1년 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D사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A사가 언질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후략]

조정대상보도2

지난 2007년 A사는 기록물전송 솔루션을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뒤 2010년 국가기록원의 표준기술

규격 제정 사업을 수주해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이 때부터 국가기록원은 A사에 유관솔루션업체인 A사를 지원해주라고 주문했다.

향후 중앙행정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자기록물의 생성과 처리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당분야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은 “한 개 업체가 아니고 가능하면 한 개 이상의 복수업체가 기술

규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개발제품의 설치 매뉴얼과 일부 레이어별 샘플코드를 B사에게 전달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와중에 국가기록원 직원은 2011년 2월 B사에 A사의 제품 소스코드를 메일로 전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2013년 B사가 개발한 제품은 B사 제품에 이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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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증실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두 업체의 제품간 연동테스트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했다는 인지를 하게 됐다. 

A사는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제품이 복제된 사실을, 그것도 국가기록원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2015년 12월 재판에서 B사 업체 직원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자 [  ] 제하의 각 기사에서 B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

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B사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B사의 프로그램이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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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2018서울조정2408･2409, 2410･241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

기로 합의한 언론사간 조정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지인 피신청인은 종합편성채널인 신청인 언론사가 2014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취지로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언론사는 당시 기준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하게 승인받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해당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전 온라인 기사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별도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기사만 수정되어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

하였다. 보도게재 지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2차에 걸친 심리 끝에 정정보도를 게재

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2월 1일 <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엠비엔>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출범한 지 7

년을 맞는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편이 방송시장에서 안착한 만큼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주었던 의무송출제도 등 특혜환수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공정경쟁 구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편에 부과된 특혜는 의무송출과 황금채널, 미디어렙, 

방송발전기금 등이 있다. 우선 종편의 의무송출이 다음달에 폐지될 예정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종편으로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선 재승인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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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도 나온다. 종편은 그동안 두번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다. 2014년의 첫번째 심사에서 A와 B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2017년 두번째 심사에서도 A가 기준점수에 미달됐으나 조건부로 통과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서 다음엔 점수가 미달인 종편

사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년 ○월 ○일 ○면 [  ] 기사에서 B종편사가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종편사는 해당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통상의 정정보도문 활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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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
2018부산조정70, 71(병합) 각 정정청구 

지자체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1면에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경제신문인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구, 군의 분담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해 구, 군의 일부 분담과 관련하여 시 간부가 개별적으로 방문

하여 사전협의한 바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구, 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용을 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구･군의 일부 분담과 관련해서 시 

간부가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하였음 

-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에서는 시와 구･군이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어 전국 부산형 분

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그 일환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을 합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구는 합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음

- 부산시는 최고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음

조정결과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인정하여 지면 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에 정정

보도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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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 ○면과 홈페이지에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추

진과 관련 구･군 분담금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손바닥으로 하

늘을 가리는’ 꼼수 ▲0월 0일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의 속내는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에 초점 ▲

민선7기 부산시는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다 시민을 기만하

는 행태마저 보임 ▲오시장과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소통과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한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용을 2019년 부산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구･군의 일부 분담과 관련해서는 시 간부가 15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또 11월27일 개최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앞으로 시와 구･군이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어 전국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시민

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으며, 3개 구･군은 자율적인 의사판단

에 따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후속조치로 시와 구군에 분권과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상호 협의와 협력추진을 이행할 것을 알리고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따라서, 해당 보도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1면에 보도문을 2단으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을 72시간동안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

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

자의 크기와 같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삭제하여 열람 및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여 열람 및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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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7
2018서울조정2443･2444, 2445･244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언론사의 자발적인 정정보도에 대해 조정신청하여 다시 정정보도가 이뤄진 사례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사인 피신청인은 공항 협력업체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이전 보도에 대해 정

정하면서,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고 보도

했으나 당시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

다’고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 없으며, 초고속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직접 피신청인 측에 인정한 바도 없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이전 보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정정하면서, 신청인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중 중재부에서는 실제 신청인의 의사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권유하였고, 

양 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본 방송은 지난 ○일 [    ]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노조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노조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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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자 기사에서 [  ] 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부는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홈페이지의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기하여 그 제목을 클릭

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처음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동일하게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게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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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

2018서울조정115･116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비판 보도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뉴스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다고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분양전환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종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분양전환 가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양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들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엇갈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수분양자들 간에 분양전환가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양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들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엇갈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부당히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 취지를 반론의 형식으로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에 이어서 게재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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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보도

[전략] 경남 ○시의 한 아파트 단지. [중략]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시공 의혹과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임대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입주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A사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A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A사가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년간 이와 관련된 소송만 100여 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A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실제 사용 건축비가 아닌 현행법상 최대치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폭리를 취해왔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사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명분으로 토지를 싼값에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중략]

임대아파트 사업을 발판삼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A사 임대

아파트 폭리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  ] 프로그램에서  [  ]라는 제목으로, A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회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이루어져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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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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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

2018서울조정592･593･594, 595･596･597(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해외투자의 실패 케이스에 관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가 

게재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기업이 남미의 부실한 기업을 

몇 배나 비싸게 매입하고, 불필요한 회사를 끼워서 인수하는 등 수상한 투자를 펼쳤으며, 이는 

전 정부의 자원외교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신청인 기업이 투자한 남미의 회사는 외부 투자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며, 실패한 투자였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인수한 B회사는 외부 투자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같이 인수한 C회사도 보도에 언급된 유령회사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B회사와 함께 투자 의결하였

으며, 외국 계좌로 송금한 것은 C회사의 모회사에 인수대금을 적법하게 송금한 것이다

- 매각 전 유상증자는 대위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반론보도 게재가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피신청인 또한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심리 이후 양 당사자 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협의되어 

반론보도 게재 후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진행자1 : 오늘은 지난주 타방송에서 다룬 내용인데, A사의 수상한 투자, 그런데 이 이슈가 

폭발력에 비해 충분히 화제가 되지 않아 다시 다룬다. [중략]

A사 투자를 수상하다고 했는데 타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B사 인수인데 왜 이상한지 알아보자.

▶ 진행자2 : 어느날 갑자기 건설 이사회에서 위에서 내려왔다 가격도 찍어 ○억. 저기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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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안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 A사가 100억도 안되는 회사라고 했고 인수하면 안된다

고 올렸다.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건 위에서 찍어서 온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

래서 진행을 했어. 그런데 이사회 진행때는 없었던 C사라는 회사를 같이 인수했다. B사에는 

250억이, C사에는 550억이 들어갔다. C사는 완벽한 페이퍼 컴, 직원도 없고 유령주소만 있고 

비즈니스가 없는. C사는 인수금액이 550억이다. 그리고 매각직전에 증자를 800억을 하고. 

B사는 D라는 자본금 80만원짜리 회사가 68억에 산다 이런 구조.

▶ 진행자1 : 정리하면 부실한 회산데 몇배나 뻥튀기해서 사준다.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사고 

부실한 회사는 헐값에 팔고, 살필요 없는 회사는 땡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공식이 자원외교

에도 적용되나? [중략]

▶ 진행자2 : A사의 경우는 기업평가 전에 수뇌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다. 우리는 B사를 800

억에 산다, 공시를 한다 위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진행했던 

건설 내부자의 고백인데 사고나서 중개수수료 300억원을 C사로 쏴준다. (중개수수료를?) 

800억 매매금에 수수료가 300억입니다. [중략] 쏜 사람의 증언이 재밌습니다. C사는 D국입

니다. D국법인인데 이 돈이 E국으로 흐르더라. (페이퍼컴퍼니 주소는 D국인데 돈은 E국으

로?) 돈이 E국으로. (돈이 E국의 누구계좌인가가 중요하다. 이건 그 일을 진행한 내부자 증

언?) 내부자 증언이고 대단한 구조다. [후략]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    ] 프로그램의 [   ] 코너에서 [     ]라는 제목으로 A사가 ○에 

투자한 B 회사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외부 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B사와 함께 C사에 대해 

투자 의결하였고, D는 C사의 모회사로서 외국 계좌로의 송금은 같은 회사에 인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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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

2018서울조정1028 정정청구 

모 기업 차기회장 선임과 관련한 시민단체가 특정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피니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오피니언 보도를 통해 모 기업의 차기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

하려는 외부의 움직임이 있다며, 신청인 등 다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모 

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에서 후보 9명 중 8명에 대해 부적합 인물로 규정, 사실상 특

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시민연대는 과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했던 인사 8명이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묵과

할 수 없어 반대 의사를 표하였을 뿐, 기업 측에서는 현재 후보가 몇 명인지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9명으로 특정하면서 신청인이 나머지 1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현재 A기업의 회장 후보가 9명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연대가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1명의 후보를 신청인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A기업은 후보가 몇 명인지 

발표한 적이 없고 신청인 또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이 회장 후보 중 특정 인물을 지지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8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O기업 회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 대부분을 부적합한 인물로 규정했다.

현재 회장 후보로 거명되는 B 사장과 C 사장, D 전 사장, E 전 사장, F 기업 대표이사 사장, 

G건설 대표이사 사장, H기업 전 원장, I기업 사장, 전 J기업 부회장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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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A기업이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처절하게 망

가졌다”며 J 전 부회장을 제외한 8명이 “과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A기업이 바로 서서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A기업 회장 

선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부정부패나 비리에 관련된 인물이 A기업 경영을 맡는 

것은 누구든 나서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감시나 비판을 하는 단체가 후보 선출에 

개입하게 되면 선을 넘는 일이다.

물론 시민연대가 대놓고 특정 인물을 A기업 회장 후보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중략]

그러나 시민연대의 주장은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단체가 꼽는 부적격 인물을 빼면 

현재 거명되는 후보군 가운데 남는 이는 J기업 전 부회장뿐이기 때문이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년 ○월 ○일자 [   ] 제하의 기사에서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차기회장 

후보 9명 중 8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참여단체 중 ‘B운동본부’ 측은 “회장 후보는 총 20명이며, 

시민연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바 없고 지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면 초기화면 상단에 제1항의 보도

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노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성하여 각 사업자가 게시한 기사 하단에도 동일한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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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2018서울조정1517･1518, 1519･1520(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군대 내 사망사건을 다룬 보도에 대해 부대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지인 피신청인은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투신해 숨졌다고 보도하면서, 배치부대가 

해당 군인에 대한 신상기록을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서야 배려병사로 분류했고, 이후에도 

관찰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병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부대는 사망한 병사의 부적응 상황이 파악된 직후 정기적인 상담 및 진료를 권유했고,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을 조문하고 위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일병이 전입한 후 부적응 상황을 확인하여 상담관이 정기적으로 상담토록 했고, 그린캠프 입소 

및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 사망할 당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이었다

- 수방사 보통검찰부의 최종 수사 결과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자살로 판명되었다

-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병력관리 미흡이 사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 부대의 신청취지를 반론보도의 형식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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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8개월 만에 병가를 내고 나와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 

[중략]

유가족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전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과 함께 10여 차례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의 기복이 커 지난해 병

무청의 신체검사에서는 ‘양호’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입대 이후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다. 신병

교육대에서 받았던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밀진단 요구’ 소견이 나왔다. 한 

달 뒤 2차 검사에서도 ‘정신 건강’ 부문에서 ‘주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일병은 ○병원에

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 

자대 배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대 인사장교는 인솔자인 주임원사에게 A일병이 신병교

육대에서 ‘배려병사’로 지정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지 않았다. A일병이 배치된 부대 또한 신상 기록

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일병을 배려병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 달 뒤에야 부대는 뒤늦게 A일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배려병사로 분류했지만 지휘관의 적극적

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A일병과의 면담에서 “가정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신과 진료와 심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중대장 등

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과 연계한 병력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은 A일병이 군에서 우

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일병 사망 후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고 “병력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 갈등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징계는 중대장과 인사과장에게 

각각 ‘견책’이 내려진 게 전부였다. 이에 유족 측은 “군은 아들을 죽게 한 군인에게 솜방망이 징계

만 내렸고, 유족에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군 측은 “A일

병 면담 시 그린캠프 입소와 정신과적 치료를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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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월 ○일자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A일병이 배려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면담 후 가정과 연계된 관리에 

대해 수차례 소견을 내놓았지만 부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A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A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해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향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A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대대장 등 16명이 A일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지난 ○월 ○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A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

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반론보도가 표시된 조정대상보도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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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

2018서울조정1576 손배청구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 제품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 중 업체명, 일부 표현 등을 삭제, 수정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우연히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임을 발견했고, 업체 측이 말을 바꾸던 끝에 해당 소비자를 형사고소 

했으며, 한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업체는 업체명과 브랜드를 노출시킨 채 피신청인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

했으며, 동의 없이 제품 및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

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보도내용 중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부

분은 삭제하며, 소비자 제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라돈’ 검출 문제로 침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여름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A브랜드 가짜 라텍스 침대’에 대해 판매업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해 진실공방이 불거

졌다.

A브랜드 측이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해 오면서 본지는 사실관계 검증에 나섰다.

보도1년 만에 취재진이 다시 연락을 취한 피해 제보자 김 씨는 “라텍스인 줄 알고 산 침대가 스

펀지인 것도 분통 터지는데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지가 ○에 위치한 A브랜드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재취재해 진실 여부를 

들춰 보았다.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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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김 씨가 주장하는 사건 전말 

“구매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침대 꺼짐 현상이 발견돼 A/S를 요청했다가 우연히 침대 

커버를 벗겨봤는데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가 들어 있었어요. 색도 심하게 변해 있었고요” 

지난해 본지를 통해 하소연한 제보자 김 씨는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상담원은 A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했다가 영업팀장이 매트리스 상태가 많이 훼

손되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일을 크게 만들어서 교환을 못해 주

겠다며 형사 고발을 했어요.” 

올 해 9월,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략]

◇ A브랜드 측 “단순 실수였고 오 배송 때문” 반박 

업체와 취재 날짜를 잡았지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담당자가 다쳤다”는 

다양한 이유로 연거푸 불발되면서 취재진이 결국 해당 업체의 공장에 기습 방문했다. [중략] 

취재진이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해 묻자, 오배송률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업체 직원은 “커버를 씌우면 내부 소재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2017년에 직원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오배송이 많았다”며 소비자의 거친 언행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고 둘러댔다.

[중략] 업체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지만 김 씨가 전해 준 수원지검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소송까지 진행되지도 않았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년 ○월 ○일자 [  ] 제목의 기사에서 소비자 피해제보 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다른 물품이 오배송 되었거나 소비자가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특성을 오해한 결과”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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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

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보도문을 

전송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명 및 브랜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문 

내용 및 사진설명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 본문 일부 삭제

“◇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져” 부터 “결국 매트리스 오배송 문제로 소비자와 

다툼까지 벌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 업체의 과실이 단순 실수로 묵인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까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된 제품 및 신청인 업체 사진을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수정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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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

2018충북조정62, 63(병합) 각 정정청구 

대학의 재정상태 악화 등 부정적 보도에 대해 대학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학에 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라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학은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내부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인

전입금의 규모와 비율이 도내 1위를 차지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교육부의 

역량진단은 최종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 취지를 방송과 인터넷에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대학교 B총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A대는 최근 불법 기숙사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50억여원을 부담하면서 재정압박이 높은 가운데, 

안팎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대학교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지난해 6월 C총장이 돌연사퇴한 뒤 대행직을 맡은 B 총장대행의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면 물러날 예정이었지만, 아직 총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녹취> A대학교 측 관계자 : “(총장권한대행은) 1년 임기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은 지나셨는데 초빙교원이시고, 8월 31일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할 것이냐…”

부총장 역시 몇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82

문제는 학교 안팎의 악재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단 점입니다. 올 초 불법 기숙사 건축물에 

부과된 53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년 ○월 ○일 [    ]라는 제목으로 A대학교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올 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총장은 임기 만료 후 

초빙교수로 재계약해 정상 출근하는 것이며, 학교의 법인전입금 규모와 비율은 매년 충북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에 문제가 없고 학내에서 인적 쇄신 요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없으며 해당 보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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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2018서울조정1711 정정청구 

신청인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관할 기관의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음료에서 파리와 구더기가 나왔고, 음료 제조 업체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업체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제조공정상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응대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생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응대했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수정하고 신청인 업체의 입장을 별도의 반론보도로 

게재하며, 네이버포스트 및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제약 ‘B음료’를 마시던 중 파리와 구더기가 나와 소비자를 경악하게 했다. 더불어 사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해 소비자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어 고객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

된다.

C씨는 지난 8일 본지에 B음료를 마셨는데 이물감이 느껴져 뱉었더니 파리가 나왔다고 제보했다. 

더불어 남은 음료를 컵에 부었더니 구더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음료를 마셨고, 고객센터에 신고하니 오후 4시쯤 A제약 측 직원이 C씨를 찾아

왔다. 하지만 C씨는 광동제약 직원들이 당장 사과보다는 책임회피를 일관하는 태도에 상당히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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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전언이다.

A제약 직원은 “제작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고, 가열처리로 인해 파리가 들어가더라도 살 수가 

없다”며 “먹는 도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C씨는 그럼 꿈틀거리는 구더기는 뭐냐고 

따지자 음료제작 중에 유입된 것이면 파리 날개도 타 없어졌을 거라고 반박했다는 것. 격분한 C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를 보고 A제약 측은 “샘플을 전해줬으면 고급건강식품 

주려고 했다”는 말을 했다. [중략] 현재 식약처에서 제품을 가져가 심의 중으로 결과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한편 이에 대해 A제약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계기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월 ○일자 [  ] 라는 제목으로, A제약의 ‘B음료’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업체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제약 측은 식약처에 문제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관할지역인 

○시 ○출장소 환경위생과의 카탈라아제 실험 결과, B음료에서 발견된 이물질들이 제조공정에서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업체 측은 문제 제기를 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응대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   ]에서 [   ]로 수정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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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박스 처리해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아래 URL 주소들의 기사 및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한다. (URL주소 생략)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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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5

2018서울조정1712, 1713(병합) 각 반론청구

국가보훈제도의 맹점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반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군부대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의 사례를 들면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인 국가보훈처는 전역 이전, 당일, 이후에 수 차례 안내하였고, 등록신청 

또한 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등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보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등록신청 및 보훈제도를 설명하였다

- 전국 보훈관서 등록담당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조정대상보도 중 제목을 수정하고 국가보훈처의 신청취지를 반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2017년 8월 ○군 육군 부대에서 일어난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인 A 예비역 병장은 “국가

가 나를 버렸다”고 말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

는데 장약(추진 화약)이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병장은 부상자 4명 가운데 가장 크게 다

쳤다. 전신 55%에 2~3도 화상 판정을 받았다. 안와골절로 시력도 크게 떨어졌다. A병장은 군병

원을 거쳐 현재 화상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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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국가유공자제도를 알게 됐지만, 등록 절차 역시 쉽지 않았다. 사고 경위나 진단서 등을 

피해자가 직접 구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피해자들은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챙기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다친 장병들을 

보면 거의 100만원씩 내고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겨 진행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 병장

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군 사고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제도와 관련된 안내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사고를 겪었지만 보훈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광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대표는 “‘전역한 지 

오래 지나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았다’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오는 군 사고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략]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뒤늦게 신청하거나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군 사고 피해자

들이 많지만, 군대나 군병원에서는 보훈제도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안○○ 국가

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병사들에게 보훈제도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도 보훈제도를 모르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 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 규정에 군과 군병원이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과 

보훈처가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광고에 쓰는 예산이 제한

적인 점은 있다. 더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년 ○월 ○일자 ○면에서 [  ]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軍 사고 피해자들

에게 그 제도 및 혜택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제도 적용을 위해 피해당사자

들이 직접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역 직후 직접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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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군병원 등 보훈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모든 군 전역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

담당 공무원이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며 ‘등록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그 외 

진료기록, 헌병대 사건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는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기하여 게재하되 처음 24시간 동안에는 

○면 기사목록 초기화면에 노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처음 24시간 

게재 후에도 보도문을 동일하게 기사DB에 보관하여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처인 홈페이지의 각 조정대상보도 제목을 「[“국가가 나를 버렸다” 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 및 「[“국가가 나를 버렸다” 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

제도」로 수정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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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6

2018서울조정2151･2152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일부만 발췌 보도한 데 대해 발언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 ‘구더기는 뱃속에서 사멸한다’는 등의 

발언을 발췌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체 발언내용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고 취지를 왜곡함으로써 구더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살아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

라고 밝혀왔다

조정결과

∙ 중재부에서는 해당 통화내용 전체를 제출하도록 자료제출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본래의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론보도하도록 양 측에 권유하였다. 

심리 중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 온라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준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먹었던 

아이와 엄마 모두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모두 자기 탓 아니라며 뒷짐만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90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신고받은 식약처의 대처도 황당합니다.

토마토케첩 사이를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구더기로 수십 마리나 

됩니다.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나온 겁니다. [중략]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 식약처 직원 :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후략]

조정대상보도2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나온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는데도 관련 업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식약처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식약처는 오늘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유명 키즈 카페가 제공한 일회용 케첩에서 발견된 구더기 수십 마리.

감자튀김을 이 케첩에 찍어 먹었던 어머니와 4살 난 딸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습니다.

케첩 제조사가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식약처는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음식물에 

살아 있는 유충이 든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

든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는 비난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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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 및 ○일자 [   ] 제하의 방송 등에서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

더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

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을 완료한다.

- 위 보도문 제목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접속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 1주일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DB에 보관하여 [  ]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위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포털에

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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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7

2018서울조정545･546, 547･548(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미투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중재부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조교인 대학원생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린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로서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 0월 0일, A대 B학과 대학원생 C씨가 8일째 ‘1인시위’를 견뎌내고 있었다. 

시위는 건물 ○층을 향한다. B학과 D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다. 한때 C씨가 자주 드나들던 

일터였다. [중략] 지난해 ○월 ○일 오후 ○시께, D교수가 C씨를 학교 근처 주점으로 불렀다. 

“내 가방을 들고 와라” “논문 지도를 해줄 테니 (논문) 연구계획서도 가져오라”는 지시였다. D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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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때면 종종 C씨를 술자리로 불러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운전까지 시켰다. 

술잔이 돌고 있었다. D교수, D교수의 또 다른 제자, A대에서 강의하던 E교수가 함께 있었다. 

처음부터 D교수의 말이 거칠었다. “C씨는 남자였어야 해. (중략) 전 조교는 총각 교수(나)한테 오

는 애가 밤에 일 시키려고 부르면 옷을 이상하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왔다. 걘 너무 여자로 어필해서 

문제였는데 얘(C씨)는 함부로 건드렸다간 검찰에 끌려갈 것 같아.” D교수의 이야기를 듣던 E교수가 

갑자기 욕을 했다. [중략] 

“너희 교수(D교수)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이니 가끔 만져주고 그래.” 조 교수의 말에 갑자기 D교수가 

이씨의 왼쪽 팔목을 덥석 잡더니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딜 만져달라 그럴까, 여기 만질까? 

여기?” C씨는 팔목에 힘을 줘 정 교수의 몸을 건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술집 여자가 된 것

처럼” 강한 수치심이 치밀었다. [중략]

자퇴를 길게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 아팠던 일주일 사이, 학과 사무실로부터 ‘조교가 교체됐으니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다. 이유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정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실 출입만 정지당했다. 이후 공동연구조교에게서 “(업무 불성실로) 내가 

해임되면서 너(C씨)도 공동 책임으로 해임됐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사유만 전해들었다. 성추행 

사건과 연관된 부당해고가 분명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학교 양성평등센터를 찾아가 신고했다. 한 달여 뒤엔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로 팔을 잡아당긴 지도교수 D교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욕설을 한 조 교수는 ‘모욕’ 

혐의였다. E교수의 발언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특별한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 교수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중략]

상황이 좋지는 않다. 검찰은 D교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지만, 

앞서 3월 경찰은 D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 벌어진 주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저장 기간(15일)은 이미 끝났고, 술자리에 함께한 

다른 제자도 C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상태다. D교수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내 스스로 거짓

말 탐지기(조사)까지 받았다. (C씨의) 거짓 성희롱 주장에 대해 이미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조교 해촉과 관련해선, 술자리가 있기 전인 11월 14일 이미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C씨에게) ‘해촉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욕 혐의로 고발

당한 E교수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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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자 [   ] 제하의 기사에서 A대학교 B학과 D교수가 대학원생 C씨를 성추행

했고, 그 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C씨를 조교에서 부당하게 해임했으며, C씨는 지도교수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제적 처리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D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C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C씨가 D교수를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별도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피신청인 매

체 C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의 제목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같게 하며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C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C면 첫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추후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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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8
2018서울조정1508･1509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무죄 확정되어 추후보도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철거민 관련 협회의 대표인 신청인이 철거민들을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고,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선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조정결과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사실을 밝히는 추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서울북부지검 ○부는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거민협의회 A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13년부터 1년여 간 서울 ○구 ○지역 회원 B모씨에게 집회에 참가하는 

등 투쟁활동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를 받고 있다. 

A대표는 1980년대부터 철거민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비리 추문에 휩싸여 

잠시 활동을 접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역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전부 고소인 B씨의 돈인 것으로 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원 일부는 오는 

○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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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회원도 이 대표를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본 신문은 ○년 ○월 ○일 홈페이지에서 [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거민협의회 A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A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

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1990년대 비리추문에 휘말려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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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9

2018서울조정1721･1722 추후･손배청구 

언론사 간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노동조합이 검찰에 고

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중재부가 추후보도 게재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보도내용

∙ 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언론사 간부인 신청인을 노동조합이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무혐의 사실을 추후보도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전국언론노동조합이 A언론사 B상무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오전 노동조합과 기자협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상무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사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페이퍼컴퍼니 

‘C업체’ 설립자 D씨의 죽음을 다루며 B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

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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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언론은 C업체 실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B상무가 2014년 말 1억 원을 소유자에

게 입금하고 모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B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해당 회사의 배후에 A언론사 

간부가 연루돼있다는 소문이 퍼진 바 있다. [중략]

B상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수사로 오히려 저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정대상보도2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언론사 B상무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B상무의 사의 소식을 전하며 “검찰 수사가 임박했는데 나가서 수사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작에 사측이 파면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일 B상무를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언론은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모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인 D씨의 죽음을 다루며 B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B 상무가 2014년 말 1억 원을 소유

자에게 입금하고 모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B 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B 상무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로 오히려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 [      ] 제하의 기사에서 A언론사 B 전 상무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C 모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고, D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송금해 금융실명거래법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E언론사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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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에 대해 A언론사 B 전 상무는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 ○년 ○월 ○일시간 동안 위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피신청인 홈페이지 ○섹션

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기사들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도 위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포털

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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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

2018서울조정2412 추후청구 

신청인의 횡령 혐의를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추후보도를 게재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업사의 재산을 차지하고 임직원도 내쫓은 ‘악덕기업인’이라는 

취지의 동업사 직원들의 규탄시위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하

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정결과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을 밝히는 추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A협회와 B기업 임직원 일동은 10일 C중앙회 부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C중앙회 부회장(D사 대표)은 흡수합병 후 동업하다 최근 동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다고 판단, 결별을 선언한 B기업에 10억 원 가량의 가스용기와 15억 원 상당의 라이센스 등 3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즉각적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B기업 임직원들에 따르면 D사와 B기업은 고정자산과 영업라이센스 등을 D사 측에 양도와 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지난 ○년 ○월 공동사업을 의결했다. 당시 D사는 B기업을 대표하는 E씨와 

D사 지분 50%를 보유한 F씨의 아들인 G씨가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했다.

그러나 공동대표가 들어선 이후 D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각종 불법과 탈법 탈세 등이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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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지분 25%씩을 보유한 C대표 일가가 D사를 장악, 경영을 맡았다. 하지만 두 동업사는 

내부갈등에 따른 불신으로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기업 임직원들은 D사 대표 등이 B기업 측 대표가 D사의 비리를 캐낸 것에 앙심을 품고 B기업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를 제기한 뒤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월 B기업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B기업 측은 D사의 횡포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 원 가량의 재산 

이전을 요구했으나 D사가 번번이 이를 묵살하자 지난 6월 C대표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고양지청에 고소한데 이어 이날 C대표의 부회장에서 퇴진 규탄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B기업에 일했던 직원들이 C대표의 횡포로 직장을 잃고 가계대출 등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C중앙회 부회장 자리

에서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후략]

조정신청 후 보도문

C부회장은 지난 ○월 ○일 본지가 보도한 [  ] 제하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B기업 측은 D사의 횡포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 원 가량의 재산이전을 요구했으나 D사가 번번이 이를 묵살하자 지난 6월 C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C부회장 측은 “C부회장이 10월 2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기사의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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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1

2018강원조정3,4(병합) 각 손배청구

성탄절 연휴 풍경에 대한 스케치 보도를 하면서 초상을 공개한 데 대해 손해배

상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민방인 피신청인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 관광지가 인파로 북적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뉴스프로그램 및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당시 촬영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보도

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심리 중 

중재부는 가벼운 스케치 보도라 하더라도 촬영 및 보도에 대한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또한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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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2

2018서울조정26･27 정정･손배청구

업체간 댓글공작 등 경쟁사 비방 행태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대행사를 동원, 주요 포털

사이트 내 허위 게시물과 기사 내 악성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쟁사의 비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댓글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였으며, 보도에 언급된 

무단 DB크롤링,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인 업체가 가해자로 인식되도록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경쟁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는 C 부대표 및 D 전 홍보이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무단 DB크롤

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경쟁사 

B사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DB크롤링, 디도스공격 등에 대해서는 B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에서 일어난 것으로 독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악성댓글 쟁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

으로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하여 심리 중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정대상보도

한때 주요 정치이슈에서 논란을 빚었던 조직적인 댓글공작이 사회계통을 넘어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인 스타트업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논란의 주인공은 도덕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A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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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경쟁사 비방을 목적으로 악성 댓글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유포하는 등 

부정 여론을 조장한 혐의로 B업체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 등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럴전문대행 E사를 동원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내 허위 게시물(카페･블로그)과 기사 내 악성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쟁사의 비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A업체는 전문 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B업체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게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편 A업체와 B업체는 현재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댓글공작 혐의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계 

상위권 주자이자 도덕적 이미지를 구가하던 A업체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년 ○월 ○일자 기사목록에 [   ] 라는 제목으로 A업체가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 등 고위임원들을 중심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경쟁사 음해목적 댓글공작을 

한 것처럼 묘사하였고, 또한 현재 A업체가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댓글을 단 혐의는 A업체의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단 DB크롤링,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A업체가 아닌 B업체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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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

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행사항을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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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3

2018서울조정1220 손배청구

부정적인 취지의 보도에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여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도내용

∙ 중앙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지자체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 꼴찌라는 취지의 기사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신청인과 미성년자인 딸의 사진을 삽입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부정적인 취지의 보도에 사진을 삽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기사의 열람･검색을 바로 차단하였고, 뉴스통신사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직권으로 손해배상금 25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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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4

2018서울조정1294 손배청구

타 방송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원 보도와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타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모 기업에서 퇴사한 

여직원이 사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 회사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사내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 소속기업, 퇴사시기 등을 적시하는 

등 신청인의 신원이 추정 가능하게 보도하였고, 신청인이 제보하거나 폭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로했다’는 등으로 표현하여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심리 이전에 해당 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

인이 타 방송사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원 추정이 

가능케 하였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최초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조정사건은 중재부에서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및 기사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되었음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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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5

2018서울조정1418･1419 정정･손배청구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사건을 다룬 보도에서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데 대해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 유포사건을 전하면서 해당 유튜버와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보도하였고, 자신의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유명 유튜버 A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조정에 앞서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고 이름을 수정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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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6

2018서울조정1450･1451 정정･손배청구

기사와 무관한 요양원을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과 무관

하다는 알림보도와 함께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민간요양원 시설의 위법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들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모습 사진을 게재하

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진에 노출된 요양원은 실제 노인학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민간요양원 시설의 위법한 인건비 

절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한 것이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손해배상과 알림보도 게재 방안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5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사진은 참고자료로서 노인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림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제도의 손발이 되는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고강도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차 요양보호사인 ㄱ씨는 지난 4월 노인학대와 공동감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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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간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을 장시간 잡아두고 강제로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결박･격리시켜 놓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면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있음을 인정했다. ㄱ씨 등 요양보

호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을 함께 돌보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민간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 요양원 내부 사진 게재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 [   ] 는 제목으로 노인학대의 원인이 민간요양원들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필요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기사 중간 특정 요양원 이름이 노출되는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참고자료일 뿐, 특정 요양원과 노인 학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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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7

2018서울조정1489 손배청구

유명 유투버 노출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 사건과 관련없는 신청인 스튜디오의 

건물 외관 및 내부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를 찾아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보도

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촬영, 방송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유포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외관 및 내부 일부가 드러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이 방송화면에 보도되는 것을 거부한 촬영 원본 영상을 확인

하였고, 양 당사자에게 적절히 합의할 것을 권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심리 이전에 피신청인은 기사의 열람･

검색을 차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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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8

2018서울조정1606･1607 정정･손배청구

언론사간 조정사건에 대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사기의혹이 있는 보물선의 인양기업 측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보물선의 인양 기사를 쓴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물선의 인양 관련 보도가 광고 게재와 무관하고, 2건의 광고에 대해 

일반적인 광고비를 받았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실 확인 결과, A일보는 B그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를 수주하였거나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

비를 집중적으로 집행 받은 사실이 없다

- A일보의 보물선 인양 관련 기사 보도가 광고 게재 및 광고비 집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양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부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

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호 인양을 담보로 코인을 모집해 논란이 된 B그룹에 대해 ‘사기’ 의혹이 제기된다. 싱가포르 

B그룹을 중심으로 다단계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언론이 돈을 대가로 OOOO

호 인양 관련 보도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호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B그룹은 ○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호는 ○함대 소속으로 일본 함대와 해전을 

벌이다 침몰한 배다. ○함대는 보급을 위해 육지를 오가며 경리함에 상당한 금괴와 금화, 골동품 

등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OOOO호는 ‘보물선’으로 전설처럼 내려져오고 있다. 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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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표 후 ○호는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도배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호의 실존 여부

부터 보물의 유무, ○골드코인까지 국민들의 이목이 B그룹에 집중됐다. [중략]

결국 B그룹의 ○호 인양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수의 언론은 연일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B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도 B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B그룹 ○호 발견 주장 때와 지난해 C그룹의 ○호 인양 시도 보도 행태를 보면 언론 역시 

이번 사기 논란에 일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월 ○일자 A일보 ○면에는 [   ] 기사가 게재돼 있다. A일보는 “최근 다시 ○호 인양

에 나선 C그룹은 D건설 전 임원들이 ○년 ○월에 세웠다. C그룹 회장은 D건설 본부장 출신”이라

고 보도했다. 이랬던 A일보가 지난 ○일 C그룹에서 파생된 B그룹이 ○호 발견을 발표했을 당시에

도, B그룹이 ○년 만에 ○호를 ○도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략]

A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광고가 한 몫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 취재를 진행한 모 언론사 

취재기자는 본지에 “B그룹이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했다”고 전해왔다. B그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 역시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자 [   ]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A일보의 보도는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하

다…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A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광고가 한 몫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B그룹이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했다”, “A

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일보는 B그룹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사실은 있으나 두 차례에 불과

하고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집행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A일보의 인양 관련 

기사 보도가 광고 게재 및 광고비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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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면에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처음 24시간 동안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머릿기사 하단 기사목록에 노출하고,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동일하게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또한, 처음 24시간 게재 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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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9

2018경기조정179･180 정정･손배청구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한 것에 대해 중재부가 관련 판결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기사열람･검색 차단을 결정, 당사자가 동의한 사례

보도내용

∙ 특수일간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건설업체에 높은 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뒤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했다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

개월 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37 억 여원이었다는 사실, 가등

기담보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고 적법

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건설업체가 소유

권말소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

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

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전 보도를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및 불기소 처분 사실 등을 인지했을 

시기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4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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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자 [   ]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2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3개월 만에 시가 90억 원이 넘는 신축건물을 강탈당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2개월의 이자가 3억 7,500만원이었다. ② 차용금의 이자와 더불어 

신축 중인 오피스텔 4개 동을 넘겨주기로 했다. ③ 법무사 사무원 B씨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간 9,000만원을 지급했다. ④ 21억 원을 빌렸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신축오피스텔의 시가는 

90억 원을 넘는다. ⑤ 현재까지 매일 50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면서 그 금액만 7억 여원에 달

한다. ⑥ A씨 등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

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⑦ 법무사 사무원 B씨는 법무사가 행위를 하

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꾸몄다. ⑧ 사채업자의 압박 때

문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A씨가 요구하는 소유권말소소송과 형사고소를 취

하했다. ⑨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허위사문서 조작 등 오피스텔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았다. ⑩ A씨가 잔금 ○원을 입금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9,000만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 간 3,779,457,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

원이었다는 사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

업체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

으며 건설업체가 소유권말소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서를 위

조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

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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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보도문과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된 사진이 함께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보도문을 

피신청인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신청인 계정의 블로그 등 SNS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가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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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0

2018서울조정1938･193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을 승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잘못 보도하면서 과거 전과기록까지 언급

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스포츠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서 해외 도피중이라면서, 과거의 전과기록과 함

께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의 승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과거 사실이 공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해당 기사의 B씨는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B씨가 용의자에게 돈을 건네준 뒤 C국으로 도

피해 있었다는 기사내용, B씨가 다른 현역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D국으로 넘어오라고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해당 보도의 복제글의 열람･

검색 차단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9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심리 이전에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검색 차단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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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년 ○월 ○일자 [   ] 제목의 기사에서 ‘공범은 현재 D국에서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B씨’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기사의 B씨는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B씨가 용의자에게 돈을 건네준 뒤 C국으로 도피해 있었다는 기사내용, B씨가 다른 현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D국으로 넘어가라고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

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년 ○월 ○일 ○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정정보도문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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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1

2018강원조정16, 17(병합) 각 손배청구

신청인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보도했으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해당 지역 모 초등학교 입학생 추첨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가 추첨기를 돌리는 모습을 촬영,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진을 

각 게재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이 5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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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2

2018서울조정2276･2277 정정･손배청구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타 언론사 기사를 전재하였는데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해 정정보도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링거 투약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상급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사망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족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뉴스통신사의 

보도를 별도의 취재 없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건 당일 A씨가 이미 매우 심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방문하였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차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였으며, 2차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

- 시의회 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장과 함께 삼오제 전에 유

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다 

- A씨의 사망은 지병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치료와는 무관하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취지대로 이미 정정보도를 게재하였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손해배상금 200

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당사자 및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추가 정정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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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  ] 제목의 기사에서 B의원에서 수액을 맞다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환자 A씨가 3차병원 후송 중 사망한 데 대해 원장이 사과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유족과 경찰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취재

하여 작성한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원장은 “호흡곤란 증세로 4차례 의원을 방문한 바 있고 8월 9일에도 같은 증세로 의원을 

찾은 A씨에게 기관지 확장제가 포함된 수액을 처방하였고, 약 50분간 수액을 투여한 뒤에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한 것이며, ○시 의장은 유족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보도문을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보도문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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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3

2018서울조정2335 손배청구 

연예인 관련 보도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의 SNS 계정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모 배우가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진과 함께 ‘보조개 미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름이 같을 뿐 일반인인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실수임을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이미 차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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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4

2018서울조정2399 손배청구

발언 내용을 편집, 보도하면서 실제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중재부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타 방송사의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매물이 

실제로는 광고비와 수수료를 받는 ‘광고’였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 방영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적절한 방송 편집으로 신청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되었고,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발언내용을 같이 편집하여 신청인이 오해를 받는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70

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건설회사 관계자 : ○○이 저희꺼 되게 많이 팔았어요. ○개월 전에 ○동에 있는거 40개 

팔았어요.

▶ 리포터 : 그동안 방송한 매물들을 방송한 사람들이 직접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 분양업체관계자 :　수수료는 1,200만원을 줘야할 거 같아요.

▶ 잠입취재원 :　하나 팔아주면... 데리고 와서 팔아주면 1,200만원. 하나를 팔아주면 1,200.. 어.. 

근데 그걸 40채를 팔았다고 하니까 거의 5억.

▶ MC : 가까이 되는 금액을 벌었다는.. 수치상으로 얘기가 되는데...

▶ 리포터 :　그렇다면 건축주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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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5

2018서울조정2340 손배청구

사건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와 사건 내용이 동의의 범위를 넘어 방영된 데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미제 사건을 다루는 방송 코너에서 사건 피해자 유족을 인터뷰

한 후, 대역배우를 활용하여 사건 내용을 방영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충분한 동의 없이 인터뷰를 하고,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유감을 표명하며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사과문을 공지

사항으로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 방송은 ○년 ○월 ○일자 [  ] 코너에서 [   ]이라는 제목으로 살인사건 피해자 장모 분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동의 없이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그 내용의 방영을 강행하여 해당 가족분

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최상단 

공지사항으로 아래의 글을 게재하여 7일 동안 노출하되, 그 이후에는 일반 게시글로 유지되어 

검색되도록 한다.





기사수정/

열람･검색 차단 사례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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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6
2018서울조정20 손배청구

IPTV를 상대로 조정신청하여 기사 열람･검색 차단 조치로 취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 A사는 특이한 사연을 가진 일반인 출연자들의 사연을 듣는 대담 프로그램에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였고, IPTV사인 피신청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송출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을 완벽히 모자이크 처리해주기로 한 A사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얼굴 

상부, 옆모습 등 신체의 일부를 모자이크 없이 수 차례 내보내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고 

있고, 병력 및 가정사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해당 조정대상보도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피해가 가중되었다며 A사 및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각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심리 전 A사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해당 

보도물의 열람･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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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7
2018서울조정857 손배청구

조정대상보도에서 업체명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한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업체명을 함께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동일 제품을 수입한 공식수입업체는 거론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인 신청인 업체명

만을 부각 보도하였고, ‘꼼수’, ‘밀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사진에 언급된 신청인 업체명을 수정 및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략]

당시 정부는 6개 품목에 한정됐던 ‘목록통관 대상’을 전 소비재로 확대하고, 미국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기준에 따라 200달러, 기타 국가는 100달러 내에서 이들 품목을 구입할 경우 

면세와 수입신고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략]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A사, B사 등

에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의 제품을 배송하는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둔갑해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들여오는 듯하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밀수’로 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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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A사, B사 등에

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

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해외직구 및 구매대

행업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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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8
2018서울조정987 정정청구

조정대상보도 중 문제가 된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기업의 노조 집회에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라는 해당 기업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청인을 어용노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출범 후 수 차례 노사협의를 하였고, 최근 임금위임을 해결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함으로써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에서 ‘어용노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일부만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기업 직원들이 27일 열릴 예정인 노조의 “경영 정상화 촉구” 집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집회 일정에 합의했던 3개 노조 중 B노조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개 노조는 지난 25일 “이번 총집회는 경영 정상화 촉구, 2017년 임금 위임 조속한 해결 등

의 목적이다”라며 27일 낮 12시 A기업 본사 정문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중략]

하지만 3개 노조 중 B노조는 결국 집회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 B노조는 25일 오후 11시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27일 집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B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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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개 노조가 함께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며 “우리는 (27일 집회가) 조합원의 민의가 아니라고 느껴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집회 거부와 별개로 A기업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방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언론에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보방을 만든 A기업 직원은 25일 C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기업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라며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보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

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제보방을 만든 A기업 직원은 25일 C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기업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노조”라며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

하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보방을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다.

- 밑줄친 부분 삭제



제2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5장 기사수정/열람･검색 차단 사례

137

사례 49

2018충북조정36 정정청구

피신청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지자체 기초의원 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면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해당 선거구 후보자인 신청인은 타 정당 후보자의 구속이 선거와 무관한 사유였음에도 불구

하고 신청인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시의원에 출마한 타 후보의 구속은 ‘폐기물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 검찰구속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오는 ○월 ○일 지방선거에서 A당 공천을 받고 기초의원 B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공교롭게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지난 ○일 구속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

반면 이번 C후보의 구속 시점을 놓고 지역 유권자 및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 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모 후보자가 구속된데 이어 이번 C후보의 기습 구속이 겹치면서 의혹제기와 함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C후보는 선거법이 아닌 다른 건으로 구속됐고 아직 후보 사퇴서는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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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다”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자격을 상실하므로 현재로서는 옥중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략]

D면 주민 모 씨는 “지난 조합장 후보자의 구속 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후보자의 구속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구속이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물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E당 F 시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E당 G 전 비서

실장이 H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D면 주민 모 씨는 “지난 조합장 후보자의 구속 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후보자의 구속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구속이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물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E당 F 시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E당 G 전 

비서실장이 H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조정대상보도 중 해당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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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0

2018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정당 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보도에 대해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정당 대변인인 신청인이 기업 대미투자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의한 것임을 간과한 채, 정부의 반기업정서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발언의 일부만 발췌보도하여 의미가 왜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논평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기업의 발언을 함께 게재했으나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정한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 반론이 포함된 내용으로 기사 수정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어 “반시장･반기업적 환경을 견디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모듈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엘지(LG)전자도 미국에 공장을 신설했거나 짓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을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펴며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업을 범죄시까지 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라, 투자를 늘려라’고 닦달하니 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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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화큐셀은 지난 5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7일 

미국통상대표부가 발효한 미국 내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사업환경이 악화되었다”며 “미국 공장을 통해 세계 2위 태양광 

시장이자 큐셀의 주력시장인 미국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이프가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역시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미국 현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올해 초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

모듈에 세이프가드 조처를 발동했다. 또 현대차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혀 같은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불만을 표시했다. 복수의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리한 

논평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

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사설은 이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한화큐셀의) 결정이 세이프가드 등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주도권을 유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삼성 LG의 투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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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보도문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중략]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사설은 이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한화큐셀의) 결정이 세이프가드 등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삼성 LG의 투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논평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중략]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일부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대변인은 “‘한화 큐셀의 

미국공장 신설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조치라는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동아

일보> 사설에 근거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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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

2018서울조정1581, 1582 각 정정청구

지자체의 옥외광고 사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을 수정

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특수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연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곧 개통될 것이라는 잘못된 내용의 옥외광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이미 보도 이전에 광고물 교체 계획을 수립, 업체와의 계약까지 완료하였고, 보도 

이후 광고물 교체를 완료하였다며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므로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홍보시설물 디자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해당 간판을 정비 완료하기로 업체와 계약했고, 

7월 31일자로 교체 완료했다

- 보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교체가 오리무중이라고 보도되어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한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을 ‘광고 교체는 7월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김포시 ‘2018 지하철시대?’ 옥외광고 방치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오리무중 

김포도시철도 개통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도시철도를 올해 개통한다는 옥외광고를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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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연기에다 시정홍보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오는 11월 예정이던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갑자기 내년으로 미뤄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중략]

김포시 관계자는 교체할 광고 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안이 제작되면 작업에 들어가 7월말

까지는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부제목 수정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오리무중 

�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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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2

2018전북조정85 정정청구

공무원인 신청인의 원 발언 내용을 조정대상보도에 정확히 언급하여 기사를 

수정한 사례

보도내용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의 승진인사가 지난 지방선거의 후유증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지자체 인사팀장인 신청인이 직급승진에서 누락된 모 과장과 관련,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할 곤란한 이유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발언의 내용을 발췌, 왜곡하여 실제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내용은 통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적인 취지는 이와 다르며, 신청인이 기사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므로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해당 발언 내용을 실제 발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C군의 사무관 승진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승진인사를 하면서 올해 ○월 직위승진한 

과장을 이번 승진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중략]

실제로 원래 보직이 있었던 보건소 ○급 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에서 배제됐다. 그는 이번 

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B씨 동생의 아내다. 정년까지 겨우 ○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보직 

팀장이 무보직으로 좌천된 배경을 놓고 지역에서는 여러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A과장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일 것이란 관측이다. A과장은 민선○기 군수시절 ○계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올해 ○월 직위승진해 ○과장을 맡았었다. 민선○기 군수체제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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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직급 승진에서는 누락됐다. [중략]

인사부서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A과장이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할 ‘곤란한 이유’가 있다”며 

“인사권은 군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과장은 “군정전반을 고려해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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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3

2018서울조정1907 정정청구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조정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 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사립개인유치원을 없애 버리고 싶다거나 

학부모 유권자들은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제3자의 

댓글을 신청인의 발언으로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각종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 소제기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향한 ‘적개심’이 무섭게 느껴진다.

박 의원은 운영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4000여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을 ‘비리집단’ ‘적폐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다. 

박 의원은 섬뜩하게도 사립개인유치원을 “싹 없애버리고 싶다”“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학부모 표를 무기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집단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척결대상 정치집단’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은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다”

면서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유치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정치 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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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없는 유권자’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두려워해 ‘유치원의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잘 해달라”는 등 국회

의원과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사립개인유치원을 “싹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

다”는 등 협박성 페친 댓글까지 등장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설마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박 의원의 

인터뷰 발언과 페이스북 댓글을 정리했다. [중략]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사립개인유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공립유치원과 

사립법인유치원들만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당신들의 사정을 봐줘서,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

하는 조건으로 당신들을 공교육의 영역에 받아들인거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여전히 투자비용 투자비용 노래를 부르는데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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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4

2018강원조정18･19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보도를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해 수정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를 삽입한 사례

조정취지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모 대학 국제어학원장이 특정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강사를 

탈락시키는 등의 특혜를 주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강사들을 자르기 위해 혈안이 되었

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특정 강사에게 특혜를 주거나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국제어학원 A씨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으며, 어학원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에서 조정대상보도의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신청인의 반론을 

덧붙여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시간강사 처우개선은커녕 자르려고 혈안… 채용 특혜 의혹까지 

○대 국제어학원 시간강사들, 명분없는 재채용 방식에 “명백한 갑질” 반발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도내 한 국립대학에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시간강사 채용으로 기존 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연수과정에서 일하는 강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강사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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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겨울학기 한국어연수 강사 인력풀 공고문’이 붙었다.

이 공고는 강사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강사가 부족하면 신규강사를 채용했던 이전과 달리 

공고에는 ‘현재 강의 중인 모든 강사가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중략]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의 특정인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A원장이 부임 후 같은 학과 출신인 B씨에게 연수추천 등 특혜를 지속해서 줬을 뿐만 아니라 

전담강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B씨의 지도교수를 면접관으로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격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기존 전담강사를 탈락시키고 B씨를 뽑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 특별반 수업을 담당하며 3개월 근무한 강사를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

했는데 여기에 B씨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갑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강사들은 “원장이 바뀌면 평가와 재채용을 들먹이며 압박해온 적은 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시범강의 등 신규 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채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장은 ‘원장실로 찾아오라’는 위압적인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어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원장 등과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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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처우개선은커녕 자르려고 혈안… 채용 특혜 의혹까지(제목)

- A대 국제어학원 시간강사들, “명분 없는 재채용 방식”에 반발

∙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장인 A씨의 특정인 채용과 특혜 문제

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의 특정인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했는데

-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하지 않았는데

∙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를 강행해 갑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강사들은 “원장이 바뀌면 평가와 재채용을 들먹이며 압박해온 적은 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시범강의 등 신규 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채용한 적은 없었

다”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장은 ‘원장실로 찾아오라’는 위압적인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는 어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원장 등과 닿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강사채용과 연수 추천 과정은 관련 규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으며, 부당해고와 특정인에 대한 특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년 ○월 ○일 수정된 것입니다>



기타 사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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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5

2018서울조정261･262, 263･26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모 관광지의 안전조치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 취지를 PR보도 형식으로 

반영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각종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보도하면서, 

유명 관광지인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신고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운항한다고 지면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해당 관광지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인 신청인은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관련법에 

의해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 방송과 구명동의 착용 

법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규상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소형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 방송과 구명동의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규상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일부 사실 확인을 위해 2차 심리로 속행되었고,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 수정하였다. 또한 심리 이전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신청인 관련 

PR보도가 게재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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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과 맞닿은 A섬(사진). ○강 상류 강 안에 있는 A섬이 벚꽃과 공연이 어우러진 봄나

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A섬은 요즘 벚꽃이 만발했다. 섬 중앙 잣나무 길에서 동쪽으로 걷다 보면, 강변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400m 구간 수양벚나무 군락지가 펼쳐진다. 일반적인 벚나무(왕벚나무)와 다르게 아래로 

죽 늘어뜨린 가지 사이로 새하얀 벚꽃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략]

A섬은 ‘안전 관광’에 앞장서고 있다. ○ 선착장∼A섬 900m 구간 ○강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이 선박 크기별로 3∼5명씩 동승한다. A섬 전 직원 100여 명은 ○소방서 

○119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A섬 대표는 “선박

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장비가 갖춰져 있고 모든 직원이 화재 초기 진화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요령, 사고 대처요령 등을 익혀 안전한 관광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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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6

2018대전조정11･12 정정･손배청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폐기물 처리시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으며, 폐기물매립장 사업 승인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입장을 충분한 분량으로 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인터뷰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A시민단체는 15일 검찰청에 시장과 시행사 대표 및 전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

했다.

A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년 ○월 ○일 B면사무소에서 시 ○과가 

개최하고 D시행사가 주관해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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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A시민단체 모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포함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 47명 중 16명은 면담 인터뷰, 5명은 통화 인터뷰를 진행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서명자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서명자중 2명은 설명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사문서 위조 고발 주체인 A시민단체가 시와 시행사의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시와 시행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정대상보도2

A시민단체는 21일 시청 광장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농성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A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의혹 풍년인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승인한 행위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라며 시, 도, 행정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여러모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도 승인이 이루어진 행위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지만, 시민들에게는 환경재앙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 감사 청구의 목적이 ‘공익’에 

있음을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인터뷰_A업체 대표이사 B 

최대현안 문제로 떠오른 환경문제. 특히 C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설치를 둘러싸고 

행정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

하고 있는 A업체 B 대표이사를 만나 사업자 측의 입장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1문 

1답을 통해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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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폐장은 앞서 사업추진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관련법령 등 입법취지를 사전에 숙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도 없이 절차

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사업진행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공정

하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에서 사업시행사가 주민설명회 명부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방명록 등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구나 사업시행 관련 주민설명회 방명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

가서 승인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위조할 이유가 없다. 현재, 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후에,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 발전기금 협약

식을 ○년 ○월 ○일자로 체결하였다. 아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기 위해서 ○면 발전기금 협

약식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앞 뒤 순서를 오해하여 하시는 말씀인 듯하다. [후략]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인터뷰하여 피신청인 발행의 주간신문 ○면에 기사로 게재

하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사에 포함되도록 하고 ○년 ○월 ○일 이전까지 이행하기

로 한다.

- 인터뷰는 피신청인 편집국장이 진행함

- 대표이사의 사진을 게재함

- 산폐장 설치의 필요성, 산폐장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신청인 회사의 반론

∙ 위 인터뷰기사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의 본문이 별도의 창으로 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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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7

2018서울조정763 손배청구 

신청인의 SNS 내용, 아이디, 닉네임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한 보도에 대해 사과

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연예전문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유명가수 팬사인회를 응모했는데 실수로 다른 가수의 

팬사인회 응모함에 잘못 넣어 당첨되었다’는 신청인의 트위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해당 가수를 

무시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다른 가수의 팬사인회에 당첨된 것은 팬사인회 응모를 진행한 

업체의 실수가 주된 원인이었고, 동의 없이 자신의 트위터를 캡처, 보도하여 트위터 내용과 

아이디, 닉네임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보도후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고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며 손해배상 대신 사과보도를 게재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

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피신청인이 ○년 ○월 ○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  ]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한 이후 신청인(트위터 아이디 : ○)이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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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사과문을 ○년 ○월 ○일 ○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사과문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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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8

2018전북조정57･58, 59･60(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재개발조합 내 사문서위조 등 고발사건을 보도하여 중재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속보도를 게재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재개발조합의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본인을 조합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모 조합원의 토지를 매수한 후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취지

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조합의 인감 등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사전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하고 원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위조할 수 없다

- 관련법에 따라 땅을 매도한 주민과 공유하여 입주권 1개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입주권을 받아 조합에 해를 끼친 것처럼 보도되어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및 절차의 하자 여부를 지자체에 사실조회하였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문서 위조 등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후속보도 게재를 권유했고, 심리 이후 후속보도가 게재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조합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A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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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조합의 신뢰와 공정성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 A지역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B 사무국장은 조합원 순번 ○번에 등재된 

C씨로부터 ○년 ○월 ○일 ○동 ○-○, ○-○번지를 매수한 후 ○일 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 

순번에 본인을 등재시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C씨만 조합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B씨는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조합과 시 행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번분할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혐의로 19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략]

조합원 모씨는 “사무장 B씨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전 조합장인 D씨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 명의의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원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개발조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청렴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B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정보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어 사무장이 조합에 10여년 몸담으면서 

조합장 2명이 바뀌는 동안 사무장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조합 내에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조합 사무장 B씨는 “C씨의 토지 4평을 매입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 건 맞지만 공유자로 등재

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을 받거나 선거인명부에 올라간 

사실이 없는데다 어떠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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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후 보도문

A지역 재개발사업에 이 조합 사무국장인 B모씨가 분양자격이 없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월 ○일 [    ]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A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국장인 B 모 씨가 조합장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 씨는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자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에 확인 결과 B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B 씨는 권리산정일 이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땅을 매도한 C씨와 공유로 1개의 입주권(분양권)만을 갖게 되며 개별적 

입주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 B씨는 조합장 직인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장 

직인은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을 하고 원본을 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조돼 제출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인감 도용과 허위 서류제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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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9

2018서울조정1599 손배청구

기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 향후 포털사이트, SNS, 카페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전파될 경우 열람･검색 차단에 협조하기로 한 사례 

보도내용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쳐 ‘양산 남성족’이 등장했다며 폭염에 양산을 

쓴 신청인의 사진을 4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후 신청인의 사진을 이미 내렸거나 다른 사진으로 교체

하였다며 신청인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고, 포털사이트나 SNS, 카페 등에 전파될 경우 사진의 

열람･검색 차단에 협조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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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0

2018경기조정127･12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아들의 병역기피 관련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 개인 

블로그, SN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 의원인 신청인의 아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13세에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즉시 자국 국적이 상실

되었고, 이중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병역의무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 의원의 아들은 ○년 ○월 ○일 ○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만 13세 무렵인 ○년 ○월 ○일 자진하여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그 때부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뿐, 타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자 개인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A 의원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를 한 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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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의원의 아들은 B국에서 출생한 후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다가 

만 13세인 ○년 ○월 ○일 B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뿐,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하고, <A언론>과 <B협회> 등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노출을 차단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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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1

2018충북조정45, 46(병합) 각 정정청구

학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가 교장 선임방식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총동문회 등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교 관계 단체의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초빙교장을 외부에서 내정하여 임용하려 하였으나 학교 관련 단체의 반대를 수용하여 이사회는 교

장공모제로 임용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 후원금, 기부금 모금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위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여러 대외활동을 강

조하는 도중 예시로 한 발언이며, 외부의 지원, 후원을 받아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교장의 중요한 

활동임 

- 기부, 후원금은 학생의 장학금, 교육활동지원,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이

사장의 사적 유용은 없을 것임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후속보도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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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보도

A중학교가 교장 선임문제로 재단과 이해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교관련 이해단체가 이사장의 독단적인 학교 재단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이 공모제 교장을 선임하려는 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투명한 공모를 통해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인사를 초빙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사장은 교장이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고 외부 활동을 통해 기업체로 부터 후원, 학교 

기부금을 모금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했다”며 “전교 학생 수가 130명 되는 학교에서 무슨 

기업체 후원금이 필요하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략]

이들 단체는 “A중학교는 재단에서 설립했지만 50년 동안 배출한 동문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은 교장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학교

발전을 저해 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만일이라도 독단적 행동으로 모든 일을 강행한다면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학부모회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속보=학교법인 B학원 A중학교는 ○일 “교장 및 학교 관련 단체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A중은 이날 “C군의 명문사학으로 이사장은 절대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월 

○일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교장공모제로 임용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에 대해 1대1 간담회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재단이 이미 교육 구성원과 상호 

소통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해 독단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A중은 “후원금과 기부금 모금은 학부모회원, 학교운영위원들과 이사장이 토론 과정에서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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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인한 당장의 위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여러 대외활동을 강조하는 도중 예시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유능한 총장이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의 장학금 및 복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장들도 대외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중은 “기부, 후원금은 모두 A중 학생들의 장학금 및 교육활동지원,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만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도방법

∙ ○년 ○월 ○일까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주제목 활

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년 ○월 ○일까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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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2

2018서울조정1698, 1699(병합) 각 정정청구

성폭력 관련 보도에 대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NS 등에 전재된 조정대상보

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 1은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인 신청인이 용역 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포털사이트) 피신청인 

2는 해당 보도를 매개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치마속 촬영 시도 등의 행위는 있었으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나체

사진을 수시로 보낸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는데도 피해사실이 과장 

보도됨으로써 부정적인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 1,2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및 피신청인 1 계정의 SNS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차단 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신청인들이 수용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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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3

2018경남조정48･49 정정･손배청구 

폐간된 언론사의 전통 계승과 관련, 신청인 언론사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옛 A신문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으나 

이는 역사 왜곡이라는 취지의 옛 A신문 출신 기자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

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이미 이 건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문을 게시했고, 피신청인 언론사와 통화하여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 언론사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안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신문 출신 언론인 일동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B신문이 A신문의 3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 것에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A신문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신문이 창간 1주년 기념식 관련 기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A신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간했다’고 표현한 점과 B신문 제호 아래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B신문이 A신문을 계승하고 있다는 표현 등에 “어이없고 황당하다 못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결론적으로 말해 B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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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B신문의 구성원은 ○년 시민주 공모로 창간한 A신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그 흔한 1만 원 짜리 주식 한 장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A신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론직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신문 지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단체장과 유력 정치인들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B신문의 일반 기사들이 대체로 베껴쓰기나 받아쓰기로 일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B신문의 고 A신문 대표 관련 기사는 타 언론사에 실린 인터뷰와 A신문에서 일했던 기자의 

칼럼을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해서 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아무런 

사과와 설명 없이 베껴 쓴 부분을 지우고 고쳤다”고 설명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기고문> 현 B신문 논란에 대한 답변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기고문입니다. 

B신문은 지난해 6월 ○도로부터 제호를 합법적인 절차로 등록, 지면과 인터넷 신문을 함께 하

고 있는 언론사로서 지난 8월 창간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지역 언론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지난 8월 27일 A신문 출신인으로부터 B신문의 ‘30년 전통’이라는 시사를 사용하지 

마라는 항의와 함께 A신문 주식 유무를 언급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오해와 사건은 시작

됐다.

이날 통화에서 B신문은 “C시의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폐간된 대표 신문인 A신문의 

전통을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 목적으로 ‘30년 전통’이란 사시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다.

하지만 이미 색안경을 끼고 B신문을 바라본 A신문 출신인 중 1명은 개인 페이스북에 ‘30년 

전통’에 대한 글과 B신문의 기사를 함께 기재, 이 게시물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유도했다. 

B신문은 사실에 맞지도 않은 일부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만 했다.

B신문은 악플로 인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일 입장문을 기재하고. 홈페이지의 사시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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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중략]

만약 B신문이 ‘30년 전통을 이어 가겠다’ 는 표현을 상업적, 영업적, 의도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B신문의 지난 ○월 진행된 창간 1주년 행사가 창간 31주년으로 행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B신문은 경남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오해의 소지와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고, 

이후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는 매개체가 아닌 지역 언론사로서, 또 언론 선후배로서, 지역인으로서 

상부상조하고자 한다. B신문은 지역신문의 자리를 넘어 ‘약간 더 나은 신문’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전혀 다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면 신문에 광고를 대신해 생활주변 

소식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 건이라도 더 전하고 변함없이 시민 곁에서 진솔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시민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지역 언론으로 정론

직필의 자세를 견지해 갈 것이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지난 ○월 ○일자 홈페이지에 실린 B신문 관련 기사와 관련해 신청인 측의 반박, 

해명 등을 담은 기고문을 ○년 ○월 ○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분량은 1500자 이내로 

하고 제목, 게재 위치 등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검토에 

이의없이 따르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기고문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기고문(제목과 본문 포함)을 삽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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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4

2018서울조정1881 정정청구

반론보도와 함께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모 협회장 여동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해당 

협회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

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협회장 여동생이 소유한 지분과 협회 공사로 얻은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협회장의 여동생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 업체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 금액 중 원청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재하청받은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 측 반론을 싣는 방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방송 및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앵커 : A회장이 선택한 첫 번째 사업은 다름 아닌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였다고 합니다. 

[중략]

▶ 앵커 : 협회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곳이 다름 아닌 A회장과 관련된 회사라는 것. 이는 과연 

사실일까?> 작년 초부터 ○산업개발은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특수관계로 지목된 것은 한 인테리어업체. A회장의 여동생 B씨가 주주로 있는 업체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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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취재진은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B씨의 오빠 A회

장의 ○산업개발 사옥과 A씨의 아버지를 기리는 ○재단의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했다고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으로 떠돌던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A회장 취임 직

후 진행된 ○협회 리모델링 공사 역시 이곳에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업체가 진행

한 모델하우스 상당부분도 ○산업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 대부분이 오빠인 A회장, 그리

고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당업체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전문

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4년 기준 해당업체의 지분 ○%를 보유한 B씨. 경영실권자가 본인으로 명시돼 있습니

다. 또다른 보고서 역시 A회장의 여동생인 B씨를 경영실권자로 꼽습니다. 거래 99.9%를 ○

산업개발과 했다는 내용도 눈에 뜨입니다. [중략]

▶ 앵커 : ○협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2013년 해당업체의 재무 상태는 어땠을까? 그런데 

전년도와 매출액이 비슷한 2013년 이례적으로 약 54억원의 현금수익을 올린 것이 눈에 뜨

입니다.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는 겁니다. [중략]

▶ 앵커 : 인테리어업체가 큰돈을 번 2013년은 주주 B씨의 오빠가 회장으로 있던 ○협회가 리모

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해입니다. 그저 우연인 걸까요?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지난 ○월 ○일 [   ]에서는 ‘○협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2013년 ○협회장인 A회장의 여동

생 B씨가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협회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2013년 

한 해 동안 54억원의 현금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으나, 당시 B씨의 해당 회사 지분율은 

○%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협회 인테리어 전체 공사금액 11억 9만원 중 1억 6천만원의 재하청을 받았

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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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  ] 프로그램의 [  ]면의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  ] 프로그램 다시보기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유튜브에 게시된 [  ] 프로그램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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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5

2018서울조정2230~2232, 2236, 2294, 2298 각 손배청구

자발적으로 공개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한 보도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초상을 보도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SNS에서 여성들이 짧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를 

붙이는 ‘탈코르셋’ 열풍이 불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시태그 운동의 

의미가 퇴색하고 대중에게 조롱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탈 코르셋 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자발적으로 다수에게 공개된 

SNS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한 보도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초상을 보도한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이수역 폭행사건 이후 자신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틀 새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짧은 머리카락을 인증하며 이른바 ‘탈코르셋’ 행렬에 나선 상태다. 

○일 ○시 ○분 현재 SNS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_탈코러다’라는 해시태그로 총 190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 SNS 이용자들은 전날 이수역 폭행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뒤 

틀에 박힌 여성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을 탈피하고자 해시태그를 전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이 단초가 된 이 운동은 사건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페미니즘 진영의 ‘숏커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관련해 참여자들은 “머리가 짧아도 나는 여성” “더이상 눈요깃

거리로 살지 않는다”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서울 지하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했다. 남성 3명

과 여성 2명이 시비를 벌이다 싸워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다

툼이 남녀 간 혐오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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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1981 44 9 　 　 12 (5) 1 2 2 18 39.0 

1982 50 19 　 　 19 (5) 　 2 4 6 58.3 

1983 71 21 　 　 22 (7) 1 1 8 18 52.2 

1984 54 12 　 　 29 (8) 3 　 5 5 49.0 

1985 59 12 　 　 28 (5) 4 　 7 8 43.6 

1986 49 14 　 　 10 (2) 1 　 11 13 56.3 

1987 47 10 　 　 9 (4) 1 　 2 25 34.8 

1988 55 16 　 　 12 (5) 　 1 13 13 63.0 

1989 121 29 　 　 35 (10) 　 6 21 30 52.2 

1990 159 42 　 　 43 (10) 1 2 40 31 59.0 

1991 220 52 　 　 48 (9) 3 1 43 73 48.1 

1992 381 81 　 　 79 (12) 19 　 107 95 55.2 

1993 423 132 　 　 96 (16) 8 2 84 101 56.2 

1994 541 162 　 　 127 (10) 7 　 128 117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124 11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137 102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108 115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106 144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92 145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156 14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133 116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101 122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158 11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148 107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160 123 62.4 

부록1.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처리현황

표 1 연도별 조정사건 처리현황 (1981. 3. 3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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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250 163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257 131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237 113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361 214 73.9 

2010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891 240 79.2 

2011 2,124 725 65 40 (3) 285 　 44 14 680 271 71.3 

2012 2,401 805 76 66 　 427 (10) 44 11 787 185 71.5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884 205 77.6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5,420 930 88.7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633 271 77.9 

2016 3,170 961 182 118 (4) 416 (5) 108 19 1,049 317 72.3 

2017 3,230 915 72 61 　 488 (6) 122 86 1,234 252 73.7 

2018 3,562 1,081 111 89 (7) 645 (8) 88 12 1,264 272 71.4 

계
57,291 12,779 1,335 962 (50) 7,009 (340) 1,553 339 27,845 5,469 

76.4 
100% 22.3% 2.3% 1.7% 12.2% 2.7% 0.6% 48.6% 9.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건}

×100
{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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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중재사건 처리현황 (2005. 7. 28. ~ 2018.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2015 26 26 　 　 　 　

2016 13 13 　 　 　 　

2017 1 　 1 　 　 　

2018 2 　 2 　 　 　

계
634 573 51 1 　 9 

100% 90.4% 8.0%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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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유형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일

간

지

중앙일간지 123 122 1 　 　 　 　 　 36 19 45 6 　 17

지역일간지 149 147 2 　 　 　 　 　 62 3 26 　 　 58

경제지 32 30 1 　 　 　 1 　 11 6 5 1 　 9

스포츠지 　 　 　 　 　 　 　 　 　 　 　 　 　 　

특수일간지 2 2 　 　 　 　 　 　 2 　 　 　 　 　

외국어일간지 　 　 　 　 　 　 　 　 　 　 　 　 　 　

무료일간지 　 　 　 　 　 　 　 　 　 　 　 　 　 　

소계 306 301 4 　 　 　 1 　 111 28 76 7 　 84

주

간

신

문

시사주간신문 5 4 　 　 　 1 　 　 3 　 　 　 　 2

지역주간신문 77 76 　 1 　 　 　 44 1 15 2 　 15

특수주간신문 41 41 　 　 　 　 　 　 15 　 16 　 　 10

시사주간지 22 22 　 　 　 　 　 　 6 5 7 　 　 4

소계 145 143 　 　 1 1 　 　 68 6 38 2 　 31

잡지 19 18 1 　 　 　 　 　 4 2 4 　 　 9

방

송

중앙방송 144 136 4 　 1 1 2 　 43 15 36 2 3 45

지방방송 18 18 　 　 　 　 　 　 5 　 9 　 　 4

지역민방 31 30 1 　 　 　 　 　 17 　 4 　 　 10

케이블TV 39 37 　 1 1 　 　 　 10 5 9 6 　 9

라디오 7 7 　 　 　 　 　 　 1 　 4 　 　 2

종합편성채널 92 85 6 　 　 　 1 　 38 3 23 3 　 25

소계 331 313 11 1 2 1 3 　 114 23 85 11 3 95

뉴스통신 192 185 6 　 1 　 　 　 56 8 17 4 　 107

인

터

넷

인터넷신문 2,141 2,089 26 　 13 3 6 4 638 122 353 54 9 965

인터넷뉴스

서비스
421 397 9 1 2 1 8 3 86 11 72 10 　 242

소계 2,562 2,486 35 1 15 4 14 7 724 133 425 64 9 1,207

IPTV 2 　 2 　 　 　 　 　 　 　 　 　 　 2

기타 5 5 　 　 　 　 　 　 4 　 　 　 　 1

총계 3,562 3,451 59 2 19 6 18 7 1,081 200 645 88 12 1,536

부록2. 2018년도 조정사건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표 3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1 (2018. 1.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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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2 2 　 　 　 　 　 1 1

국민일보 6 6 　 　 　 　 　 2 1 1 2

동아일보 7 6 1 　 　 　 　 　 2 2 3

매일일보 2 2 　 　 　 　 　 2

문화일보 12 12 　 　 　 　 　 5 4 3

서울신문 2 2 　 　 　 　 　 2

세계일보 2 2 　 　 　 　 　 2

조선일보 34 34 　 　 　 　 　 11 4 14 2 3

중앙일보 25 25 　 　 　 　 　 2 4 16 3

한겨레 25 25 　 　 　 　 　 9 1 11 2 2

한국일보 6 6 　 　 　 　 　 3 1 1 1

소계 123 122 1 　 　 　 　 　 36 19 45 6 　 17

지역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1 1 　 　 　 　 　 1 　

경기일보 11 11 　 　 　 　 　 4 　 7

경남매일 1 1 　 　 　 　 　 1 　

경북신문 4 4 　 　 　 　 　 2 　 2

경상매일신문 4 4 　 　 　 　 　 2 2 　

경상일보 3 3 　 　 　 　 　 1 　 2

경안일보 2 2 　 　 　 　 　 2 　

경인일보 4 4 　 　 　 　 　 3 　 1

광주매일신문 1 1 　 　 　 　 　 1 　

국제신문 1 1 　 　 　 　 　 　 1

기호일보 7 7 　 　 　 　 　 4 　 3

남도일보 2 2 　 　 　 　 　 2 　

내포투데이 1 1 　 　 　 　 　 1 　

뉴스경남 2 2 　 　 　 　 　 2 　

대경일보 2 2 　 　 　 　 　 2 　

대구광역일보 8 8 　 　 　 　 　 6 2 　

대구신문 2 2 　 　 　 　 　 2 　

대전투데이 1 1 　 　 　 　 　 　 1

동양일보 5 5 　 　 　 　 　 1 4 　

매일신문 4 4 　 　 　 　 　 3 　 1

무등일보 3 3 　 　 　 　 　 　 3

부산일보 3 3 　 　 　 　 　 2 　 1

새만금일보 1 1 　 　 　 　 　 　 1

새전북신문 6 6 　 　 　 　 　 2 　 4

표 4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2 (2018. 1. 1. ~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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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양산일보 3 3 　 　 　 　 　 2 　 1

영남일보 7 7 　 　 　 　 　 4 2 　 1

인천일보 7 7 　 　 　 　 　 4 　 3

전광투데이 1 1 　 　 　 　 　 1 　

전국매일신문 2 2 　 　 　 　 　 2 　

전남매일 2 2 　 　 　 　 　 1 　 1

전남일보 3 3 　 　 　 　 　 3 　

전라일보 2 2 　 　 　 　 　 　 2

전북금강일보 2 2 　 　 　 　 　 2 　

전북도민일보 2 2 　 　 　 　 　 　 2

전북일보 5 5 　 　 　 　 　 1 　 4

전북중앙신문 3 3 　 　 　 　 　 1 　 2

전주매일 1 1 　 　 　 　 　 　 1

전주일보 1 1 　 　 　 　 　 　 1

제주신문 3 3 　 　 　 　 　 2 1 　

제주신보

(제주新보)
2 2 　 　 　 　 　 2 　

중부매일 3 3 　 　 　 　 　 2 　 1

중부일보 7 7 　 　 　 　 　 4 　 3

충남일보 2 2 　 　 　 　 　 　 2

충북일보 4 4 　 　 　 　 　 　 4

충청매일 1 1 　 　 　 　 　 1 　

충청일보 1 1 　 　 　 　 　 　 1

충청타임즈 1 1 　 　 　 　 　 1 　

충청투데이 1 1 　 　 　 　 　 　 1

한라일보 4 3 1 　 　 　 　 　 3 　 1

소계 149 147 2 　 　 　 　 　 62 3 26 　 　 58

경

제

지

머니투데이 2 2 　 　 　 　 1 　 1

브릿지경제신문 3 3 　 　 　 　 　 3

서울경제 6 6 　 　 　 　 1 3 　 2

아시아경제 2 2 　 　 　 　 2 　

에너지경제 2 2 　 　 　 　 2 　

이투데이신문 2 2 　 　 　 　 2 　

일간리더스

경제신문
2 2 　 　 　 　 2 　

파이낸셜뉴스 1 1 　 　 　 　 1 　

한국경제 11 9 1 　 　 　 1 　 5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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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헤럴드경제 1 1 　 　 　 　 　 1

소계 32 30 1 　 　 　 1 　 11 6 5 1 　 9

특 수 

일간지

환경일보 2 2 　 　 　 　 　 　 2 　 　 　 　 　

소계 2 2 　 　 　 　 　 　 2 　 　 　 　 　

중 앙

방 송

EBS-TV 2 2 　 2

KBS-1TV 25 25 　 9 3 6 7

KBS-2TV 13 12 1 　 11 2

MBC-TV 52 47 2 1 2 　 8 6 22 2 1 13

SBS-TV 52 50 1 1 　 15 6 8 2 21

소계 144 136 4 　 1 1 2 　 43 15 36 2 3 45

지 방

방 송

대구MBC-TV 5 5 　 　 　 　 　 　 2 3

대전KBS-1TV 2 2 　 　 　 　 　 　 1 1

부산 KBS-1TV 2 2 　 　 　 　 　 　 2

부산MBC-TV 1 1 　 　 　 　 　 　 1

안동MBC-TV 1 1 　 　 　 　 　 　 1

울산MBC-TV 3 3 　 　 　 　 　 　 3

전주MBC-TV 2 2 　 　 　 　 　 　 2

제주KBS-1TV 2 2 　 　 　 　 　 　 2

소계 18 18 　 　 　 　 　 　 5 　 9 　 　 4

지 역

민 방

CJB-TV 2 2 　 　 　 　 　 2

G1-TV 4 3 1 　 　 　 　 　 3 1

JIBS-TV 2 2 　 　 　 　 　 2

JTV 2 2 　 　 　 　 　 2

KBC-TV 8 8 　 　 　 　 　 1 3 4

KNN 4 4 　 　 　 　 　 2 2

TBC-TV 1 1 　 　 　 　 　 1

TJB-TV 6 6 　 　 　 　 　 5 1

UBC 2 2 　 　 　 　 　 2

소계 31 30 1 　 　 　 　 　 17 　 4 　 　 10

케이블

TV

CBS TV 6 6 　 　 　 3 3

CCS충북방송 2 2 　 　 　 1 1

CJ헬로 

나라방송
1 1 　 　 　 1

CJ헬로 

아라방송
4 4 　 　 　 4

KCTV 2 2 　 　 　 2

t-broad 1 1 　 　 　 1

TBS-TV 3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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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YTN 9 8 1 　 　 　 3 2 2 2

YTN 

사이언스TV
2 2 　 　 　 2

연합뉴스TV 6 5 1 　 　 　 2 1 1 2

한국경제TV 2 2 　 　 　 2

현대HCN

충북방송
1 1 　 　 　 1

소계 39 37 　 1 1 　 　 　 10 5 9 6 　 9

라

디

오

CBS-R 4 4 　 　 　 　 　 　 1 3 　 　 　

SBS-R 1 1 　 　 　 　 　 　 1 　 　 　

전북

CBS-RADIO
2 2 　 　 　 　 　 　 　 　 　 　 　 2

소계 7 7 　 　 　 　 　 　 1 　 4 　 　 2

종 합

편 성

채 널

JTBC 33 33 　 13 1 7 12

MBN 20 20 　 11 1 1 1 6

TV조선 22 20 1 1 　 10 1 9 2

채널A 17 12 5 　 4 6 2 5

소계 92 85 6 　 　 　 1 　 38 3 23 3 　 25

뉴 스 

통 신

KNS뉴스통신 7 7 　 　 　 　 　 　 　 　 1 　 　 6

NSP통신 4 2 2 　 　 　 　 　 4 　 　 　 　 　

국제뉴스 28 28 　 　 　 　 　 　 10 3 3 　 　 12

내외뉴스통신 6 6 　 　 　 　 　 　 1 　 1 　 　 4

뉴스1세종충북 3 3 　 　 　 　 　 　 3 　 　 　 　 　

뉴스1코리아 38 35 3 　 　 　 　 　 9 2 2 1 　 24

뉴스21통신 1 1 　 　 　 　 　 　 1 　 　 　 　 　

뉴시스 51 50 1 　 　 　 　 　 5 　 3 3 　 40

뉴시스 경기남부 4 4 　 　 　 　 　 　 　 　 2 　 　 2

뉴시스경남 4 4 　 　 　 　 　 　 4 　 　 　 　 　

뉴시스전북 3 3 　 　 　 　 　 　 　 　 　 　 　 3

아시아뉴스통신 4 4 　 　 　 　 　 　 3 　 　 　 　 1

연합뉴스 39 38 　 　 1 　 　 　 16 3 5 　 　 15

소계 192 185 6 　 1 　 　 　 56 8 17 4 　 107

시 사

주 간

신 문

일요서울 1 　 　 　 1 　 　 　 　 　 　 1

일요신문 4 4 　 　 　 　 　 3 　 　 　 　 1

소계 5 4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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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주 간

신 문

금산신문 3 3 　 　 　 　 　 3

김포신문 1 1 　 　 　 　 　 1

나주투데이 2 2 　 　 　 　 　 2

당진신문 1 1 　 　 　 　 　 1

더함안신문 2 2 　 　 　 　 　 2

문경시민신문 6 6 　 　 　 　 　 6

문경저널 5 5 　 　 　 　 　 4 1

문경타임즈 1 1 　 　 　 　 　 1

시사문경 1 1 　 　 　 　 　 1

시흥시민신문 1 1 　 　 　 　 　 1

시흥의 소리 1 1 　 　 　 　 　 1

시흥저널 1 1 　 　 　 　 　 1

신안산신문 5 5 　 　 　 　 　 2 2 1

안산신문 2 2 　 　 　 　 　 2

안산타임스 1 1 　 　 　 　 　 1

안성뉴스 24 2 2 　 　 　 　 　 2

영암군민신문 1 1 　 　 　 　 　 1

옥천신문 4 3 　 　 1 　 　 　 3 1

옥천향수신문 5 5 　 　 　 　 　 5

은평시민신문 1 1 　 　 　 　 　 1

음성신문 1 1 　 　 　 　 　 1

의왕뉴스 6 6 　 　 　 　 　 3 3

인천공항뉴스 2 2 　 　 　 　 　 2

장성군민신문 4 4 　 　 　 　 　 2 2

전남타임스 2 2 　 　 　 　 　 2

종로저널 1 1 　 　 　 　 　 1

주간 고양신문 1 1 　 　 　 　 　 1

주간 나주신문 2 2 　 　 　 　 　 2

주간 당진시대 2 2 　 　 　 　 　 1 1

주간소통신문 2 2 　 　 　 　 　 2

포천뉴스 1 1 　 　 　 　 　 1

함평타임즈 2 2 　 　 　 　 　 2

화성투데이 2 2 　 　 　 　 　 2

황성신문 1 1 　 　 　 　 　 1

횡성신문 2 2 　 　 　 　 　 2

소계 77 76 　 　 1 　 　 　 44 1 1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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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특 수

주 간

신 문

Money S

(머니에스)
2 2 　 　 　 　 　 　 2

optic weekly

(옵틱위클리)
1 1 　 　 　 　 　 　 1

강서신문 1 1 　 　 　 　 　 　 1

국토경제신문 1 1 　 　 　 　 　 　 1

국토매일 2 2 　 　 　 　 　 　 2

기독교헤럴드 3 3 　 　 　 　 　 　 3

나무신문 1 1 　 　 　 　 　 　 1

매경ECONOMY 3 3 　 　 　 　 　 　 3

미디어오늘 2 2 　 　 　 　 　 　 2

법보신문 2 2 　 　 　 　 　 　 2

서산태안신문 1 1 　 　 　 　 　 　 1

서울행정뉴스 4 4 　 　 　 　 　 　 4

의학신문 1 1 　 　 　 　 　 　 1

일요저널 2 2 　 　 　 　 　 　 2

제주불교신문 2 2 　 　 　 　 　 　 2

주간 어민신문 1 1 　 　 　 　 　 　 1

중부뉴스 1 1 　 　 　 　 　 　 1

크리스챤타임 2 2 　 　 　 　 　 　 2

크리스천투데이 2 2 　 　 　 　 　 　 2

하우징헤럴드 3 3 　 　 　 　 　 　 3

한국기독신문 1 1 　 　 　 　 　 　 1

한국농정 1 1 　 　 　 　 　 　 1

한국성결신문 2 2 　 　 　 　 　 　 2

소계 41 41 　 　 　 　 　 　 15 16 10

시 사 

주간지

시사IN 1 1 　 　 　 　 　 　 1 　

시사저널 7 7 　 　 　 　 　 　 1 3 1 　 2

주간조선 4 4 　 　 　 　 　 　 2 　 2

한겨레21 10 10 　 　 　 　 　 　 5 2 3 　

소계 22 22 　 　 　 　 　 　 6 5 7 　 　 4

잡지

WORKERS

(워커스)
2 2 　 　 　 　 　 2 　 　

대학알리 2 2 　 　 　 　 　 　 　 2

사회주의자 1 1 　 　 　 　 　 1 　 　

세종알리 2 2 　 　 　 　 　 2 　 　

신동아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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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예술부산 1 1 　 　 　 　 　 　 　 1

우먼센스 1 1 　 　 　 　 　 　 　 1

월간중앙 2 2 　 　 　 　 　 　 　 2

지큐(GQ) 

한국판
1 1 　 　 　 　 　 1 　 　

테니스코리아 1 1 　 　 　 　 　 1 　 　

함북민보 1 1 　 　 　 　 　 1 　 　

함평천지신문 2 2 　 　 　 　 　 2 　 　

현대종교 1 1 　 　 　 　 　 　 　 1

소계 19 18 1 　 　 　 　 　 4 2 4 　 　 9

인터넷 

신 문

(주)수도권 

의양신문
6 6 　 　 5 1

(주)티비리포트 2 2 　 　 2

CEO

스코어데일리
1 1 　 　 1

ciobiz+ 1 1 　 　 1

dstv

(한국교회공보)
2 2 　 　 2

EBN 3 3 　 　 3

enews24 1 1 　 　 1

e글로벌

이코노믹
3 3 　 　 2 1

e머니에스

(e money S)
7 7 　 　 5 2

e머니투데이 22 22 　 　 4 1 4 13

e새한일보 1 1 　 　 1

e시사한국 2 2 　 　 2

Gvalley 2 2 　 　 2

iTBS

(태권도방송)
2 2 　 　 2

KINEWS

(키뉴스)
1 1 　 　 1

kjtimes.com 2 2 　 　 2

KOREA 

SHIPPING 

GAZETTE

1 1 　 　 1

KPANEWS 1 1 　 　 1

M이코노미뉴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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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ToPdaily

(톱데일리)
12 12 　 　 5 7

TV리포트 1 1 　 　 1

Why times 1 1 　 　 1

YBNTV뉴스 2 2 　 　 2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3 3 　 　 3

가톨릭프레스 3 3 　 　 3

경기IN 4 4 　 　 2 2

경기뉴스통신 2 2 　 　 2

경기인터넷뉴스 7 7 　 　 1 6

경기인터넷신문 2 2 　 　 2

경북북부

인터넷뉴스
2 2 　 　 2

경상뉴스 2 2 　 　 2

경인타임스

(gitimes)
3 3 　 　 3

경인투데이뉴스 2 2 　 　 2

경주타임즈 1 1 　 　 1

고발뉴스닷컴 4 4 　 　 1 1 2

공감신문 1 　 　 　 1 1

공공뉴스 1 1 　 　 1

교회와신앙 7 7 　 　 3 3 1

국제타임스 2 2 　 　 2

국회뉴스

(A-News)
1 1 　 　 1

굿뉴스넷 2 2 　 　 2

굿데일리 2 2 　 　 2

그린포스트

코리아
3 3 　 　 3

글로벌경제신문

(GETNEWS)
2 2 　 　 2

금융소비자뉴스 5 5 　 　 1 4

기독교라인 1 1 　 　 1

기독교방송 2 2 　 　 2

기독교포털뉴스 5 5 　 　 4 1

기독열린방송 2 2 　 　 2

김포시민신문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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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남도방송 1 1 　 　 1

내외경제TV 1 1 　 　 1

내일을여는신문 2 2 　 　 2

노컷뉴스 42 42 　 　 8 11 2 21

녹색경제신문 13 13 　 　 3 1 9

뉴데일리 14 13 　 　 1 3 2 1 8

뉴민주신문 1 1 　 　 1

뉴스깜 1 1 　 　 1

뉴스락

(NewsLock)
1 1 　 　 1

뉴스비전e 2 2 　 　 2

뉴스앤넷 1 1 　 　 1

뉴스앤조이 12 12 　 　 2 5 5

뉴스워커 7 7 　 　 7

뉴스웍스 7 7 　 　 2 5

뉴스웍스 

경기남부
2 2 　 　 2

뉴스웨이 2 2 　 　 2

뉴스천지 6 6 　 　 2 4

뉴스캔 1 1 　 　 1

뉴스컬처 1 　 1 　 1

뉴스타운 12 12 　 　 8 2 2

뉴스타워 1 1 　 　 1

뉴스타파 15 15 　 　 5 1 5 4

뉴스톱 1 　 　 　 1 1

뉴스투어 2 2 　 　 2

뉴스파고 1 1 　 　 1

뉴스파워 2 2 　 　 2

뉴스프리존(Ne

ws Free Zone)
10 10 　 　 2 2 2 4

뉴스플러스 2 2 　 　 1 1

뉴스핌 5 5 　 　 2 3

뉴스한국닷컴 2 2 　 　 2

단디뉴스 4 4 　 　 4

달랑뉴스 1 1 　 　 1

대전뉴스 3 3 　 　 1 2

대한타임즈 1 1 　 　 1

더벨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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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더팩트 5 4 1 　 1 1 3

데이터넷 1 1 　 　 1

데일리굿뉴스

(Daily Good 

News)

1 1 　 　 1

데일리메디 1 1 　 　 1

데일리안 1 1 　 　 1

데일리중앙 3 3 　 　 1 2

데일리한국 3 3 　 　 1 2

데일리환경 1 1 　 　 1

동아닷컴 16 15 1 　 5 2 9

디스패치뉴스 5 3 2 　 2 2 1

디지털데일리 2 2 　 　 2

딴지일보 2 2 　 　 2

라이프인 2 2 　 　 2

레디앙 1 1 　 　 1

로이슈 2 2 　 　 1 1

마이데일리 2 2 　 　 2

매경닷컴 13 13 　 　 4 9

매일종교신문 1 1 　 　 1

메디게이트뉴스 2 　 　 　 2 2

메디컬투데이 9 9 　 　 9

메트로신문 4 4 　 　 2 2

목회와 진리수호 1 1 　 　 1

문경매일신문 1 1 　 　 1

문화뉴스 2 2 　 　 2

미디어 썰 1 　 1 　 1

미디어스 13 13 　 　 4 2 7

미디어와이 3 3 　 　 1 2

미디어저널 1 1 　 　 1

미디어제주 2 2 　 　 2

미디어투데이 4 4 　 　 2 2

미디어펜

(Mediapen)
7 7 　 　 2 5

미래한국 Daily 4 3 　 　 1 1 1 2

민중언론 참세상 1 1 　 　 1

민중의소리 8 8 　 　 2 6

백제뉴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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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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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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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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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법률방송뉴스 1 1 　 　 1

베타뉴스 6 6 　 　 2 4

복음기도신문 1 1 　 　 1

부자동네타임즈 2 2 　 　 2

부천타임즈 1 1 　 　 1

분당판교뉴스 2 2 　 　 2

불교닷컴 1 1 　 　 1

뷰스앤뉴스 1 1 　 　 1

브레이크뉴스 4 4 　 　 4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1 1 　 　 1

비주얼다이브 1 1 　 　 1

비즈니스포스트 3 3 　 　 1 2

비즈트리뷴 1 1 　 　 1

사건의내막 2 2 　 　 2

서산시대 2 2 　 　 2

서울매일신문 2 2 　 　 2

서울와이어 1 1 　 　 1

서울의소리 6 6 　 　 3 3

서울일보닷컴 5 5 　 　 1 2 1 1

서초타임즈 3 3 　 　 3

성남포커스 2 2 　 　 2

세계닷컴 21 20 1 　 5 2 1 13

소방뉴스 2 2 　 　 2

소비자경제 2 2 　 　 1 1

수완뉴스 4 4 　 　 4

스카이데일리

(skyedaily)
11 11 　 　 2 9

스타뉴스 3 3 　 　 3

스타데일리뉴스 1 　 1 　 1

스타투데이 1 1 　 　 1

스타트 뉴스 2 2 　 　 2

스포츠

한국미디어
2 2 　 　 2

시대뉴스타임 1 1 　 　 1

시빅뉴스 3 3 　 　 2 1

시사1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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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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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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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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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시사IN Live 

(시사인 라이브)
1 1 　 　 1

시사ON 2 2 　 　 2

시사ZOOM뉴스 1 1 　 　 1

시사브리핑 2 2 　 　 2

시사위크 1 1 　 　 1

시사저널e 2 2 　 　 2

시사코리아닷컴 2 2 　 　 2

시사포커스 2 2 　 　 2

시사포커스신문 6 6 　 　 4 2

시선뉴스 2 2 　 　 2

시크뉴스 1 1 　 　 1

씨앤비뉴스

(CNBNEWS)
6 6 　 　 2 4

아시아경제닷컴 15 13 　 　 2 5 4 6

아시아경제호남 4 4 　 　 4

아시아

투데이닷컴
7 7 　 　 1 6

아이굿뉴스 1 1 　 　 1

아이뉴스24

(inews24)
9 8 1 　 1 8

아이에스플러스

닷컴(인터넷 

일간스포츠)

3 3 　 　 3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6 6 　 　 1 2 3

아주뉴스(인터넷

아주경제)
14 14 　 　 9 5

양주‧동두천닷컴 1 1 　 　 1

업다운뉴스 4 4 　 　 2 2

업코리아 2 2 　 　 2

에브리뉴스 1 1 　 　 1

에이타임즈 2 2 　 　 2

에코저널 3 3 　 　 3

엑스포츠뉴스 1 1 　 　 1

엠스플 뉴스 2 2 　 　 1 1

여성종합뉴스 1 1 　 　 1

영남광역일보 1 1 　 　 1

예인저널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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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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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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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오늘뉴스 2 2 　 　 2

오마이뉴스 44 43 1 　 8 7 11 3 15

오산인터넷뉴스 2 2 　 　 2

오에스이엔

(OSEN)
1 1 　 　 1

온라인 중앙일보 63 62 1 　 12 5 19 2 25

온라인 

환경미디어
2 2 　 　 2

올인코리아 1 　 　 　 1 1

와이드뉴스 2 2 　 　 2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3 3 　 　 3

월간중앙 

뉴스서비스
4 4 　 　 4

웹데일리 2 2 　 　 1 1

위키트리

(wikitree)
2 2 　 　 1 1

유앤앤(UNN) 5 5 　 　 2 3

이뉴스투데이 14 14 　 　 8 6

이슈타임 1 1 　 　 1

이코노뉴스 1 1 　 　 1

이코노미톡뉴스 2 2 　 　 2

이타임즈 3 3 　 　 3

이투데이 15 8 7 　 2 2 7 4

익산인터넷뉴스 4 4 　 　 4

인사이드코리아 1 　 　 　 1 1

인사이트 25 21 3 　 1 6 6 13

인사이트부여 2 2 　 　 2

인천in 4 4 　 　 3 1

인천뉴스 3 3 　 　 3

인터넷 optic 

weekly

(옵틱위클리)

1 1 　 　 1

인터넷 PD저널 1 1 　 　 1

인터넷 

WORKERS

(워커스)

6 6 　 　 4 2

인터넷 가야 · 

양산일보
3 3 　 　 2 1



부 록

2. 2018년도 조정사건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195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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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1 　 1 　 1

인터넷 검경일보 2 2 　 　 2

인터넷 

경기경제신문
2 2 　 　 2

인터넷 경기뉴스 1 1 　 　 1

인터넷 경기북부

시민신문
1 1 　 　 1

인터넷 경기일보 17 17 　 　 6 11

인터넷 경남뉴스 2 2 　 　 2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2 2 　 　 2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2 　 　 1 1

인터넷 경남매일 8 8 　 　 2 2 1 3

인터넷 경남신문 4 4 　 　 2 2

인터넷 

경북도민일보
3 3 　 　 3

인터넷 경북신문 4 4 　 　 2 2

인터넷 

경북일일신문
1 1 　 　 1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2 2 　 　 2

인터넷 경상일보 7 7 　 　 3 4

인터넷 경안일보 3 3 　 　 3

인터넷 경인일보 10 9 　 　 1 4 6

인터넷 경향신문 14 14 　 　 4 1 1 1 7

인터넷 

고성미래신문
2 2 　 　 2

인터넷 광남일보 3 3 　 　 3

인터넷 광명일보 2 2 　 　 2

인터넷 

광명포스트
2 2 　 　 2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1 1 　 　 1

인터넷 광주일보 1 1 　 　 1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2 2 　 　 2

인터넷 

교회와가정신문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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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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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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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국민일보 42 41 1 　 12 3 4 2 21

인터넷 국방일보 1 1 　 　 1

인터넷 국제선교

문화신문
2 2 　 　 2

인터넷 

국제태권도신문
4 4 　 　 2 2

인터넷 

국토경제신문
1 1 　 　 1

인터넷 국토매일 2 2 　 　 2

인터넷 

굿모닝충청
1 1 　 　 1

인터넷 금강일보 4 3 　 　 1 4

인터넷 금산신문 2 2 　 　 2

인터넷 

금융경제신문
2 2 　 　 2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3 3 　 　 2 1

인터넷 

기독교헤럴드
5 5 　 　 1 3 1

인터넷 기독일보 3 3 　 　 3

인터넷 

기자협회보
3 3 　 　 2 1

인터넷 기호일보 7 7 　 　 2 5

인터넷 김포신문 1 1 　 　 1

인터넷 나무신문 1 1 　 　 1

인터넷 

나주투데이
2 2 　 　 2

인터넷 남도일보 4 4 　 　 3 1

인터넷 내외신문 2 2 　 　 2

인터넷 뉴스경남 6 6 　 　 2 2 2

인터넷 뉴스제주 2 2 　 　 2

인터넷 

뉴스토마토
3 3 　 　 2 1

인터넷 

대경연합신문
2 2 　 　 2

인터넷 대경일보 2 2 　 　 2

인터넷 대구신문 1 1 　 　 1

인터넷 대구일보 3 3 　 　 3

인터넷 대전일보 2 2 　 　 2



부 록

2. 2018년도 조정사건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197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대전투데이
3 3 　 　 1 2

인터넷 대학알리 5 5 　 　 5

인터넷 

대한급식신문
1 　 　 　 1 1

인터넷 더굳뉴스 2 2 　 　 2

인터넷 데일리

스포츠월드
2 2 　 　 2

인터넷 도민일보 2 2 　 　 1 1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1 1 　 　 1

인터넷 

매경ECONOMY
3 3 　 　 3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3 3 　 　 2 1

인터넷 매일신문 2 2 　 　 2

인터넷 매일일보 10 10 　 　 2 2 2 4

인터넷 무등일보 3 3 　 　 3

인터넷 

문경시민신문
4 4 　 　 4

인터넷 

문경타임즈
1 1 　 　 1

인터넷 문화일보 3 3 　 　 1 2

인터넷 

미디어오늘
8 8 　 　 2 3 3

인터넷 반월신문 1 1 　 　 1

인터넷 법률저널 2 2 　 　 2

인터넷 법보신문 2 2 　 　 2

인터넷 

베이비타임즈
1 1 　 　 1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16 16 　 　 5 2 4 5

인터넷 비즈한국 2 2 　 　 2

인터넷 

사람희망신문
2 2 　 　 2

인터넷 

사회주의자
1 1 　 　 1

인터넷 

새전북신문
5 5 　 　 2 3

인터넷 

서대문사람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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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매체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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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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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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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서울경제 16 16 　 　 5 3 1 7

인터넷 서울매일 4 4 　 　 4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2 2 　 　 2

인터넷 서울신문 27 27 　 　 12 2 1 12

인터넷 성남피플 2 2 　 　 2

인터넷 

세계로컬타임즈
1 1 　 　 1

인터넷 

세종포스트
2 2 　 　 1 1

인터넷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 2 　 　 2

인터넷 

스페셜경제
13 13 　 　 1 4 8

인터넷 

스포츠경향
6 6 　 　 2 4

인터넷 

스포츠동아
1 1 　 　 1

인터넷 

스포츠서울
2 2 　 　 2

인터넷 

스포츠조선
4 4 　 　 2 2

인터넷 시민일보 7 7 　 　 1 6

인터넷 시사뉴스 2 2 　 　 1 1

인터넷 시사문경 1 1 　 　 1

인터넷 시사상조 16 16 　 　 2 3 11

인터넷 시사인천 6 6 　 　 1 5

인터넷 시사저널 12 12 　 　 2 3 3 4

인터넷 시사주간

(sisa weekly)
2 2 　 　 2

인터넷 

시사타임즈
6 6 　 　 2 4

인터넷 

시장경제신문
1 1 　 　 1

인터넷 

시흥시민신문
1 1 　 　 1

인터넷 시흥저널 1 1 　 　 1

인터넷 신동아 2 2 　 　 2

인터넷 신아일보 9 8 　 　 1 3 6

인터넷 

신안산신문
5 5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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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신안신문 2 2 　 　 2

인터넷 신한일보 4 4 　 　 2 2

인터넷 

아시아일보
5 5 　 　 2 3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5 5 　 　 3 2

인터넷 안산신문 1 1 　 　 1

인터넷 

안산타임스
1 1 　 　 1

인터넷 안성뉴스 

24
2 2 　 　 2

인터넷 양산신문 2 2 　 　 2

인터넷 

에너지경제
2 2 　 　 2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2 2 　 　 2

인터넷 여성신문 4 4 　 　 2 1 1

인터넷 

영암군민신문
1 1 　 　 1

인터넷 옥천신문 2 2 　 　 2

인터넷 

옥천향수신문
2 2 　 　 2

인터넷 

월드코리안신문
4 4 　 　 1 1 2

인터넷 월요신문 2 2 　 　 2

인터넷 

위클리오늘
4 4 　 　 2 2

인터넷 

은평시민신문
3 3 　 　 3

인터넷 음성신문 1 1 　 　 1

인터넷 의왕뉴스 3 3 　 　 3

인터넷 의학신문 1 1 　 　 1

인터넷 이데일리 12 12 　 　 2 10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4 4 　 　 3 1

인터넷 

익산열린신문
3 3 　 　 2 1

인터넷 

인천공항뉴스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15 15 　 　 6 4 5

인터넷 일간경기 4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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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일간경인 2 2 　 　 2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

신문

1 1 　 　 1

인터넷 

일간투데이
2 2 　 　 2

인터넷 일요서울 2 1 　 　 1 2

인터넷 일요시사 5 5 　 　 2 3

인터넷 

전광투데이
1 1 　 　 1

인터넷 

전국매일신문
2 2 　 　 2

인터넷 전기신문 2 2 　 　 2

인터넷 전남매일 2 2 　 　 1 1

인터넷 전남일보 4 4 　 　 3 1

인터넷 

전남타임스
2 2 　 　 2

인터넷 

전북금강일보
2 2 　 　 2

인터넷 전주일보 2 2 　 　 2

인터넷 제민일보 3 3 　 　 1 2

인터넷 제주매일 2 2 　 　 2

인터넷 

제주불교신문
2 2 　 　 2

인터넷 제주新보 4 4 　 　 3 1

인터넷 

종교와진리
2 2 　 　 1 1

인터넷 주간 

고양신문
1 1 　 　 1

인터넷 주간 

나주신문
2 2 　 　 2

인터넷 주간 

노동자 연대
2 2 　 　 1 1

인터넷 주간 

당진시대
3 3 　 　 3

인터넷 주간 

어민신문
1 1 　 　 1

인터넷 

주간침례신문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10 10 　 　 5 2 3

인터넷 중부뉴스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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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중부일보 15 14 1 　 7 1 7

인터넷 

참여와혁신
3 3 　 　 3

인터넷 창원일보 2 2 　 　 2

인터넷 천지일보 1 1 　 　 1

인터넷 청년의사 6 6 　 　 6

인터넷 충남일보 3 3 　 　 1 2

인터넷 충청신문 4 4 　 　 1 1 2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7 7 　 　 4 3

인터넷 크리스챤

연합신문
1 1 　 　 1

인터넷 

크리스천월드
2 2 　 　 2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6 6 　 　 4 2

인터넷 

테니스코리아
1 1 　 　 1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3 13 　 　 5 8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7 7 　 　 6 1

인터넷 평안신문 3 3 　 　 3

인터넷 

평택시민신문
2 2 　 　 2

인터넷 

평택시사신문
2 2 　 　 2

인터넷 

평택안성교차로
2 2 　 　 2

인터넷 포천뉴스 1 1 　 　 1

인터넷 

하우징헤럴드
5 5 　 　 3 2

인터넷 한겨레 52 52 　 　 17 4 15 6 10

인터넷 

한겨레21
11 10 　 　 1 3 2 5 1

인터넷 

한국성결신문(디

지털성결)

2 2 　 　 2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2 2 　 　 2

인터넷 한국일보 18 17 1 　 6 1 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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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1 1 　 　 1

인터넷 한라일보 1 1 　 　 1

인터넷 

한려투데이
2 2 　 　 2

인터넷 화성저널 1 1 　 　 1

인터넷 

화성투데이
2 2 　 　 2

인터넷TheKore

aHerald
2 2 　 　 1 1

인터넷

경북연합일보
1 1 　 　 1

인터넷경북일보 3 3 　 　 3

인터넷국제신문 2 2 　 　 2

인터넷기호일보 7 7 　 　 6 1

인터넷내일신문 2 2 　 　 1 1

인터넷동양일보 4 4 　 　 1 2 1

인터넷메트로 1 1 　 　 1

인터넷문화일보 11 11 　 　 4 3 4

인터넷미디어오늘 7 7 　 　 2 4 1

인터넷부산일보 7 7 　 　 2 5

인터넷영남일보 10 10 　 　 4 2 4

인터넷울산매일 4 4 　 　 2 2

인터넷월요신문 3 3 　 　 3

인터넷

은평시민신문
3 3 　 　 1 2

인터넷

장성군민신문
4 4 　 　 2 2

인터넷전라일보 2 2 　 　 2

인터넷전민일보 1 1 　 　 1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 2 　 　 2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2 2 　 　 2

인터넷전주매일 1 1 　 　 1

인터넷제민일보 4 4 　 　 2 2

인터넷조은뉴스 4 4 　 　 4

인터넷

주간소통신문
2 2 　 　 2

인터넷주간조선 4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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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중부매일 5 5 　 　 1 4

인터넷충북일보 4 4 　 　 4

인터넷충청매일 3 3 　 　 2 1

인터넷충청시대 1 1 　 　 1

인터넷충청일보 1 1 　 　 1

인터넷

충청타임즈
2 2 　 　 1 1

인터넷충청

투데이
1 1 　 　 1

인터넷한국

기독신문
2 2 　 　 1 1

인터넷한국농정 4 4 　 　 2 1 1

인터넷한라일보 3 3 　 　 3

인터넷

헤럴드경제
25 22 　 　 3 5 3 2 15

인터넷환경일보 2 2 　 　 2

인터넷횡성뉴스 2 2 　 　 2

일요신문i 37 37 　 　 13 3 21

임순남뉴스 5 5 　 　 2 3

전북노컷 2 2 　 　 2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4 4 　 　 4

전북일보인터넷

신문
2 2 　 　 1 1

전자신문인터넷 3 3 　 　 2 1

전파신문(The 

Radio News)
1 1 　 　 1

제주도민일보 2 2 　 　 2

제주의소리 4 4 　 　 1 3

조선pub

(조선펍)
4 4 　 　 2 2

조선경제i 1 1 　 　 1

조선닷컴 42 41 　 　 1 9 6 10 2 2 13

조선비즈 5 5 　 　 1 3 1

조세금융신문 2 2 　 　 2

조세일보 1 1 　 　 1

중부뉴스통신 3 3 　 　 3

지디넷코리아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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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직썰 1 1 　 　 1

진주뉴스 2 2 　 　 2

진주시민신문 2 2 　 　 2

청주일보 4 4 　 　 2 2

축제뉴스

(페스티벌뉴스)
1 1 　 　 1

충남도민일보 2 2 　 　 2

충북인뉴스 5 5 　 　 5

캐릭터뉴스 1 1 　 　 1

캠퍼스연합뉴스 2 2 　 　 2

컨슈머타임스 1 1 　 　 1

케이랜 전북 3 3 　 　 3

쿠키뉴스 20 20 　 　 10 1 9

크리스찬

포토저널
1 1 　 　 1

크리스천 

노컷뉴스
3 3 　 　 2 1

크리스천노컷

(CHRISTIAN 

노컷)

1 1 　 　 1

키즈맘 1 1 　 　 1

타임뉴스 4 4 　 　 2 1 1

텐아시아 1 1 　 　 1

톡톡뉴스 2 2 　 　 2

톱스타뉴스

(TopStarNews)
10 10 　 　 3 7

통영문화투데이 1 1 　 　 1

투데이경제 2 2 　 　 2

투데이신문 1 1 　 　 1

투데이코리아 7 7 　 　 1 2 4

트래블투라이프

(TTL News)
1 1 　 　 1

트로트뉴스

(Trot news)
1 1 　 　 1

티브이데일리 2 2 　 　 2

파워뉴스 3 3 　 　 3

파이낸셜리뷰 2 2 　 　 2

팍스넷뉴스 2 2 　 　 2

평택뉴스타임즈 2 2 　 　 2



부 록

2. 2018년도 조정사건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205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포쓰저널

(4th journal)
2 2 　 　 2

포천시민방송 2 2 　 　 2

폭로닷컴 2 2 　 　 2

푸드경제TV 2 2 　 　 2

푸른한국닷컴 1 1 　 　 1

프라임경제 13 13 　 　 7 6

프레시안 14 14 　 　 4 3 3 4

피디저널 2 2 　 　 2

피치원 미디어 4 4 　 　 3 1

한강타임즈 6 6 　 　 2 4

한경닷컴 20 14 1 　 1 4 8 4 8

한국경찰일보 2 2 　 　 2

한국공보뉴스 2 2 　 　 2

한국금융 3 3 　 　 3

한국농어촌방송 1 1 　 　 1

한국농업신문 1 1 　 　 1

한국디지털뉴스 1 1 　 　 1

한국사진방송 2 2 　 　 2

한국시민기자협

회 뉴스포털1
2 2 　 　 2

한국영농신문 2 2 　 　 2

한국인권 2 2 　 　 2

한국인터넷뉴스 2 2 　 　 2

한국정책신문 2 2 　 　 2

한뼘뉴스 1 1 　 　 1

한성뉴스넷 2 2 　 　 2

한인협 1 1 　 　 1

합동교회언론회 2 2 　 　 2

허핑턴포스트코

리아(The 

Huffington 

post Korea)

2 2 　 　 2

헬스조선 1 1 　 　 1

헬스포커스뉴스 3 3 　 　 3

현대경제 2 2 　 　 2

현대종교 

뉴스서비스
4 4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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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화이트페이퍼 2 2 　 　 2

소계 2,141 2,089 26 　 13 3 6 4 638 122 353 54 9 965

인터넷 

뉴 스 

서비스

EBS 뉴스 2 2 　 2

iMBC 33 31 2 9 3 8 　 13

KBS미디어 31 30 1 10 2 4 1 　 14

KNN

미디어플러스
5 5 2 　 3

msn 1 1 　 1

SBS아이앤엠 59 57 1 1 14 3 15 　 27

WOW

한국경제TV
7 7 2 　 5

YTN 사이언스 2 2 2 　

기독선교신문 2 2 　 2

네이버 67 62 1 3 1 3 7 3 　 54

다음 55 52 2 1 5 　 50

데일리팝 1 1 1 　

드림위즈 1 1 　 1

루키 더 바스켓 3 3 3 　

사랑방닷컴 2 2 　 2

연합경찰신문 2 2 2 　

인터넷 

BBS불교방송
6 6 3 　 3

인터넷 

CCS충북방송
2 2 1 　 1

인터넷 CJ헬로 4 4 4 　

인터넷 

CTS기독교 TV
2 2 　 2

인터넷 G1 1 1 1 　

인터넷 

GOODTV
4 4 2 　 2

인터넷 JTBC 11 11 5 5 　 1

인터넷 JTV 2 2 　 2

인터넷 KBC 3 3 1 　 2

인터넷 MBN 9 9 4 1 1 　 3

인터넷 

OBS경인TV
2 2 　 2

인터넷 TBS 3 3 1 　 2

인터넷 TV조선 19 18 1 8 1 7 　 3

인터넷 UBC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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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인터넷 YTN 9 8 1 4 1 　 4

인터넷 

연합뉴스TV
6 4 1 1 2 1 　 3

인터넷 

울산MBC
2 2 2 　

인터넷 채널A 14 9 5 3 6 2 　 3

인터넷 티브로드 

부산방송
1 1 　 1

인터넷 현대 

HCN서초방송
1 1 　 1

인터넷 현대 

HCN충북방송
1 1 　 1

인터넷JTBC 16 16 3 2 　 11

인터넷KCTV 2 2 　 2

인터넷MBN 5 5 2 　 3

인터넷YTN 13 13 3 2 　 8

줌 8 8 　 8

소계 421 397 9 1 2 1 8 3 86 11 72 10 　 242

IPTV

SK브로드밴드 1 　 1 　 　 　 　 　 　 　 　 　 　 1

엘지유플러스 1 　 1 　 　 　 　 　 　 　 　 　 　 1

소계 2 　 2 　 　 　 　 　 　 　 　 　 　 2

기 타

시대알리 2 2 　 　 　 　 　 　 2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1 1 　 　 　 　 　 　 　 　 　 　 　 1

한겨레TV 2 2 　 　 　 　 　 　 2 　 　 　 　 　

소계 5 5 　 　 　 　 　 　 4 　 　 　 　 1

계 3,562 3,451 59 2 19 6 18 7 1,081 200 645 88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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